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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공사업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일정한 사회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공적 제한, 즉 규

제(regulation)가 필요하다. 공공사업과 규제는 모두 공공성을 그 본질

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업

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상호 반대되거나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갖지 않

는다. 결국 공공사업에 대해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미 사업 자체

에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 개혁

은 곧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재평가와 민간사업과 공

공사업 간의 명확한 차별성의 확보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사업주체

의 민영화 가능성이나 공공사업이 아닌 민영사업으로서 전환가능성과

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성은 법치국가적 공공성으로부터 사회국가적 공공성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포섭하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사

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가 공공성의 회피 내지 

공공성의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사

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주된 이유는 부과되는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거

나 중복된 경우 혹은 부당하게 결부되거나 과잉한 규제인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의 가능성

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은 공공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사업에

서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보충적 규제의 충원 즉 규제

의 강화와 내실화가 요청되기도 한다. 이는 공공성의 범위나 공공성



을 요청영역의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기존 공공사업에 대

해 사회국가적 고려나 환경적 공공성을 요청한다면 이는 곧 규제의 

강화 내지 신종규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과잉규제라 할 수는 없다. 

특히 이러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법규와 행정처분이 미흡하였고 그동안 개발중심의 국가시책에 

주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규제의 도입은 오히

려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은 규제의 오류나 과잉규제라기 보

다는 불충분한 규제나 규제완화요청에 지나치게 매몰된 ‘공공성의 양

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오늘날 요청

되는 높고 새로운 공공성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나 탈규제가 아닌 충실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의 내실화와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 키워드 : 공공사업, 규제, 공공성, 사회적 규제, 규제개혁



Abstract

The public work ultimately aims the public and needs the regulation, 

the public restriction that eliminates a certain social hazard. The both 

public work and regulation essentially originate from the public. 

Reforming the regulation on the pubic work means that the work itself 

does not ensure the public or restrict too much than it needs. It also 

assumes the revaluation of the public on the public work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The public has secured the wide range of spectrum from the public of 

a constitutional country to that of a social country. The nature of the 

restriction on the public work could be the process to ensure the public. 

As the public work aims to ensure the public, reforming the regulation 

requires rather the supplementary of the regulation, the intensification and 

substantiality of the regulation, than deregulation. It is not over-regulation, 

but the intensive or new regulation for the social consideration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to be demanded. Especially, Korean law and 

administrative measure have been insufficient as yet on the new domain 

to ensure the public and it is asked to induce the new regulation to the 

new domain for this century.

The problem of the public regulation is not so much the insufficient 

regulation or 'the public understanding' inordinately buried for the demand 

of the deregulation. Therefore, reforming the regulation on the public 

work should correspond to the request of the new regulation and need 

the intensification and substantiality of th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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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분야에서 규제의 의의와 특성

1. 공공사업의 의의

(1) 법적 의미의 공공사업

공공사업(public works)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간

접자본 즉, 도로, 항만, 철도, 공원, 상 하수도, 복지시설 등과 같은 

기반산업을 말하며 환경보호, 미개발 지역 개발 등을 포괄한다. 이러

한 공공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1) 공익성이 공공의 

복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성을 가진다면, 수익성은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자본의 배분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공식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부문이 회피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관리

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맡김으로써 공익성 차원에서 

책임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나 민간의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기반사업들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이 참여한다.2)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오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4조에

서는 “공익사업”이라 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3) 

1) 유승희, 한국의 BTL 사업에 관한 연구: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사례를 중심으로, 한
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0면.

2) 김태윤 하현상, 공공사업관리방식 선정모델 : 이론적 도출과 부신시 영락공원장
례식장 사례에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2005, 277면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이어야 한다.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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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의미의 공공사업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성의 정도는 시설이용의 비

배타성과 배제불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4) 시설이용의 비경

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도 동일시설을 이용함로써 

어떤 사림이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동일시설을 동시에 이

용하더라도 다수가 함께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비경합

적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사람의 추가적인 시설이용으로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비경합적이라 한다.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시설이용

의 배제불능성이다. 배제불능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이용

을 막을 수 없거나 이용을 베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을 

말한다. 배제불능성이 강한 시설은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

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

조(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

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

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

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
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계기석 최순, 공공사업의 합리적 보상방안연구-프랑스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토개발연구원, 1997,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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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제가능 배제불능

배타적 순수민간시설 준공공시설

비배타적 준공공시설 순수공공시설

없거나, 배제비용이 많이 든다. 결론적으로 비배타성과 배제불능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

과로 제공되는 시설의 공공성이 강할수록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시설이용의 비배타성과 배제 불능성에 의하여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분류] 

(3) 공공사업의 상대성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 사업의 입

안 및 설계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사업의 본래

적 지향이나 주된 내용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사업(public 

works)의 공공성(public understanding)은 공공의 일반이익(Gemeinwohl)

을 지칭하지만, 공공사업의 상당수는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시장지향

형 영리성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요소가 추가되어 공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추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화 되고 있다. 일반적인 주택산업

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요소가 추가되면서 임대주택사업이나 국민주택

보급사업 등과 같은 신규공공사업이 등장하는 등의 민영사업이 공공

사업화 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공공사업을 정의하는 것

은 더욱 상대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달

라지고 공공성의 일반적 내용이 확대되면서 공공사업의 개념적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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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유동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상 사회적시장경제

질서의 내용을 이루는 사회성의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개념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규제의 의의와 특성

(1) 규제의 의의

‘규제’개념은 법학과 경제학에서 아직 통일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규제’란 정부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직 간접 정책수단으로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5) 국가가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규제라고 하기도 한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 즉 경제의 규제에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간섭(권리의 제한)과 적극적 간섭(보호 조성)이 있고, 고권적 간섭과 

비고권적 간섭이 있다. 보통 경제규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모두 경제법상의 규제6)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7)

국가의 경제법상 규제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4면

6)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표현하는 말로서 규제라는 용어와 더불어 통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공활을 계기로 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그 후 전시경제를 통하여 이러한 간성비 양적
질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통제경제라는 관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통제경제는 한
편으로는 자유경제와 대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경제와 대비된다.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추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의 영역에서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일번
의 경제통제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통제라는 용어는 국가의 권력적인 간섭
과 비권력적인 간섭을 모두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로지 국가의 권력적인 간섭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권오승, 경제법(제5판), 
법문사, 2006, 60~61면.

7) 권오승, 경제법(제5판), 법문사, 2006,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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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헌법 제151조는 국가는 경제생활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규

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Weimar 헌법 제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바이마르 헌법의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래도 반영되

고 있다. 즉,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1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의 지능을 유지하가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사회정의의 실현, 

경제의 민주화 등과 같은 사회조화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8)

제119조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가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

지 아니하는 동시에 계획통제경제도 지양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기

도 하다. 말하자면 우리 헌법은 양극단의 대안을 배격하고 이른바 중

용을 지향하는 혼합경제체제의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노선을 수정자본주의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적 

8) 권오승, 경제법,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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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질서’(soziale Marktwirtschaftsordnung)로 보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9)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10)

정부규제에 관한 많은 문헌 가운데 정부규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정부)규제에 대해 협의의 규제와 

광의의 규제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미트닉은 “규제란 한 주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개체가 한 주체의 활동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

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뷸러(Warren Buhler)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정부 밖에 

속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방향을 지시하거나 근본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

지는 않지만 이 두 부문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결정주체에 부과하고 있는 통제

를 강조하고 있을 뿐 정부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에 대

한 언급을 배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정의에 ‘법에 의한 

규제’의 요소를 추가시킨 또 다른 부류의 정의로서 미트닉은 “규제란 

공익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법규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조정하

는 공공행정 경찰작용(public administrative Policing)”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퀀스(Peter Quence)12)는 규제란 “정부가 법령을 부과함으로써 

9) 허영, 한국헌법론, 2004, 158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7, 167~168면. 헌법 제119
조 제1항과 제2항을 ‘내적 연관관계’에서 파악하는 입장, 즉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내용의 경제헌법상의 근본적인 목표설정규정’
으로 보는 견해도 ‘사장 대정부’의 대립구도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규범 및 통제규
범으로서 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한
다. 홍성방, 헌법학, 2003, 974면; 한수웅,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공법학의 현대
적 지평 ,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173면이하.

10) 헌재 1996.4.25, 92헌바47.
11)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129면.
12) Peter Quence, "introduction: Regulation and Municipal Licensing" in J. Bosson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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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규제에 대한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전자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제도적 정의’로, 그리고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법규에 의한 규제’의 정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정의는 정부규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주

지만, 정부규제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

제의 유형과 규제수간에 대한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내린 것이기 때

문에 구체적인 정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외에도 정부규제에 대해 “편익이나 재제를 가하는 모든 정부활

동”, “사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정

부활동”이라 하여 아주 광의로 개념정의를 하는 예도 있고, 규제대상

을 중심으로 또는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또는 구제기능을 중심으로 협

의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견해들이 있다.13) 이외에도 “특정집단의 경제

활동에 대해 경제적 물리적 제재를 통해 그 활동을 억제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규정하거나,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여 경제

행위자들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동

을 제한하는 것”을 경제적 규제라 하고,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노동

보건 위생 공해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 있는 규제”

를 사회적 규제라 하며, 정부규제는 이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하는 학자도 있다.14) 보다 실질적으로 각국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준

이나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OECD는 규제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

M. Makuch, and J. Palmer(ed.), Regulation by Municipal Licensing(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4), p.2.

13) 정용덕, 자유시장경제와 정부규제 : 연구문제의 선정, 한국행정학보제18권 2호, 
1983, 597~619면.

14) 이종범, 다원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의식의 문제점, 제6공화국과 정부규제합리화 
추진방향, 1988.6.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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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기업, 국민, 정부자체를 대상으로 요건

을 부여하는 법, 질서, 기타 규율”로 정의내리고 있다.15)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

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16)으

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로 인해 다음의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

우선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정부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지시나 

명령은 정부규제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각부 장관에게 내리는 명

령이나 지시 역시 규제가 아니다. 

둘째, 정부규제의 목적은 의외로 불분명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규제가 어떤 목적으로 가지

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

목적 가운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사회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바람직하다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17) 

셋째, 정부규제는 반드시 경제사회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 이익단체의 정치적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 민간인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 언론방송의 윤리규제, 언론방송의 윤리규제 등

도 모두 정부규제에 속할 수 있다. 

넷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이다. 정부규제의 객체는 민간(기업과 개인)이고 정부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가 된다. 보통 정부규제의 대상은 기업이

15) 김정혜 임준형 박형준, 주요선진국의 규제개력 비교연구, 2006, 7면
16)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18면
1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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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기업의 설립, 투자, 구매, 고용, 생산, 유통, 판매, 기술, 경영방

식 등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이 정부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개인에 대한 규제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금

연, 자동차의 운전속도 및 방법, 진학, 야간통행, 낙태 등에 대한 규제

가 그 예이다.19)

다섯째, 정부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

부가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수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2) 규제정책의 헌법적 제한

1) 규제에 대한 헌법규정

헌법이 한편으로는 기본권과 경제적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과제와 의무 및 통제도 동시에 규정하

고 있다. 이는 헌법이 중앙계획적 경제모델이나 방임적 자유경제를 

배제20)하면서 입법자에게 경제적 형성의 기본 원칙, 목표, 방법 등에 

18) 이와 같이 정부규제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수보다는 기업의 
수가 적고 따라서 통제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에 있
어서 기업의 환경오염은 통제하기 쉽지만, 가정의 환경오염 행위 또는 등산객의 환
경오염 행위는 통제하기 어렵다.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21면

1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21면
20)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

주의 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하면서 국민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
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커
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 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
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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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

적인 경제정책의 의사결정들은 의화가 그 권한을 ‘시행령과 백지조항’

을 통해서 행정부에 광범위하게 위임 양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영

역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우위가 현저해지면서 권력균

형의 원리가 무시되기도 한다. 개별경제주체가 경제잡단의 행위를 실

질적으로 통제하는 약관이나 자치규범들이 성문법령을 대체하는 경향

도 등장하고 있다.21) 따라서 그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제

한과 관련된 통일적 기준을 출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질서하에서는 국가

의 간섭(규제)의 한계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개개의 기본권보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헌법 전문, 제10조, 

제23조, 제34조,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그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

써(헌법 제23조 1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이 제헌헌법 

이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무제

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

다. 우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재 1989.12.22. 88헌가13 
21)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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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은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제활

동을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 다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

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 제119

조 제2항).

2) 인격권보장22)

오늘날 시장경제의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은 헌법에 합치

된 법규와 행정처분으로 수행된다. 헌법의 인간상은 고립되고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사회연대성 및 사회구속성에 근거를 둔 

인격체로 본다. 더구나 ‘인간의 자주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또 

인간의 행동자유의 관점에서 개개인은 입법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일

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한계에서 그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감

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원칙은 경제관정에 있어서 개인이 어떠한 역할 

을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적어도 국가가 개인에게 강

제적인 노동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인과 같이 

노동력의 객체인 동시에 재화의 배급객체로 격하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기본적으로 국가명령에 근거하는 분배 및 노동체계는 우리 헌

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은 시장기구의 자동조

정기능을 위해서 개인의 경제행위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보충적 보조

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위임된 사적자치

의 형성은 헌법에서 당연히 보장한다. 예컨대 현행 헌법의 전문에서 

22)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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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라고 규정하고, 또 제119조 제1항

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적자치의 형성을 

담보하고 있다.

3) 평등원칙

평등권은 국가권력이 입법 행정 든 분야에서 ‘같은 것은 같게, 같

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볼 때 평등권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

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했었다. 그러

나 1925년을 전후해서 평등권은 집행권과 사법권뿐 아니라 입법권까

지를 기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법 앞의 

평등’이 단순한 법률 집행과 적용의 평등만을 요구하지 않고 마땅히 

입법권까지를 기속한다는 인식이 하나의 정설로 굳어졌다.23)

규율의 목적이 입법과 행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평등원칙은 

대개 자의금지만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판례들은 국가와 

개인의 지위 균등화와 국가의 과세권의 적정성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평등권의 원용이 빈번하고, 그에 대한 논

거의 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24)

4) 법치국가원리

현행 헌법은 법치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헌법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23) 허영, (제2판)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521면
24)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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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헌법 제10

조,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1조, 인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규

정한 제12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제34조 제1항 등은 실질

적 법치국가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또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 제한

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하면서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그 밖의 여러 헌법조항이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25)

결국 국가의 행정작용도 법과 법원리에 기속되게 된다. 국민의 생활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법집행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하며,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이를 법치행정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법률은 행정에 대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법률에 구속되고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해

질 수 있다.26) 

5) 민주주의 원리

각종 경제단체나 경제조직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치행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귀결이

다. 경제관련 법령과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경제주체나 경제집단의 민

주주의에 따른 폭넓은 참여는 헌법에 합치된다. 예컨대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단체나 집단 또는 구성원이 이익을 위해서 행정조치나 

입법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는 민주주의 원리의 본질적 요소인 동

시에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로서 허용된다. 더구

나 경제정책의 형성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선거과정의 참여나 의사표

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본질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

성과 영향력의 범위에 비추어 국민투표도 고려할 수 있다.27)  

2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153면
2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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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

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의 잭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

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원리를 말한

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천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

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28)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적과 불

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물가안정’, ‘경제성장’, 

‘무역수지의 균형’, ‘완전고용’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4대경제목표의 조

화적인 달성이야 말로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대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거꾸로 본다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

세제도나 경제정책은 사회국가실현의 장해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것은 바로 사회국가실현의 경제정책적 한계가 된다고 할 말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국민각자

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제도라든지, 기업인의 자발적인 투

자의욕을 경감시키게 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들은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할 것이다.29)

27)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31면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142~143면.
29) 허영, (제2판)헌법이념과 헌법, 박영사, 2008, 318~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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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의 기초로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

우리헌법이 경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는 Weimar 헌법과 유사하나 전체적 체계로 보아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경제에 관해 특별히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기본권 이

론을 통해 경제간섭의 한계를 도출하게 되는 Bonn기본법과는 달리 

Weimar헌법은 경제규정을 별도의 장에 두고 있다.30)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제에 관한 규정, 특히 통제와 관련도니 경

제조항을 기본권과는 다른 별개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헌

법해석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헌법

상의 경제조항에 따른 경제규제법률들은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서 도출되는 기분권제한의 한계에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헌법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경제조항과 관

련된 기본권침해법률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헌적 침해여

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제조항과 무관한 기본권침해법률

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모든 기본권침해를 전제로 

한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취기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영역이 경제조항의 우회적 침투로 인하여 크게 좁혀지게 된다. 

나아가서 경제조항의 목적에만 부합되면 관련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까지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는 거리가 멀 뿐

만 아니라, 오늘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기능이 다른 기본권을 실현

시키는 결정적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본권의 공

동화현상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제조항의 법률유보에 근거한 

기본권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0) 우리헌법도  Bonn 기본법과 달리 경제조항을 기본권과는 다른 별도의 장에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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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126조의 경우에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의 본질내용침해를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 법률유보와는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

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원칙인 

비례성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기본권 보장과 국가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마 조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31) 따라서 법치국가를 실현하려면 경

제입법과 경제행정이 법원의 통제에 염격히 기속되어야 한다.32) 

그러나 경제정책입법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

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일단 입

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되, 다만 입법자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하

여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만 이에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33)

경제영역에 있어서 법원은 법률의 정치적 경제적 합목적성을 통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재향이 공공복리와 비례원칙 및 평등원

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34) 헌법재판

31) 김병성,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헌법학연구 제3권, 한국헌법학회, 1997, 
62~63면 

32) 다만 이 경우에도 입법자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서는 법원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헌재 1995.11.30. 91헌바1 

33) 헌재 2000.6.1. 99헌마553 ‘축협중앙회의 해산 및 통합은 정치적 측면이 아닌 국
가의 경제정책적인 측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인바, 경제정
책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행위는, 사회경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파악과 그러한 입법행위가 가져올 영향 및 다른 사회경제

정책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판단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자의 정책기술적인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

람직하고, 헌법재판소는 일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되/ 다만 입법자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만 이에 개입하여 그 효

력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4)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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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비례의 원칙이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35) 또한 개개인의 경제행위와 경제적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

한 수단의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36) 최소로 침해하여 소

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백히 과잉금지의 위반이 된다. 

3. 공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

(1) 사회적 규제의 의의

종래 규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규제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

러나 규제의 목표에 입각할 때,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목표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의 목표에 포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예컨대, 통신산업의 경쟁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규제 양자를 배려하는 

정책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종래 통신시장은 고도의 공익성

을 이유로 독점산업이었지만, 통신망의 고도화와 가입자의 욕구충족

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제공이란 정책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때문

에 정부는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이용해서 독과점을 유지하되,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의 폐해억제를 위해서 가격규제를 채택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장진입과 재화가격은 사업자가 생산비에 기초한 

시장기구로 결정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시장주체의 행위를 규

35) 헌재 1992.12.24 92헌가8
36) 헌재 1996.4.25. 92헌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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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게 되었다.37)

아직 사회적 규제는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살펴

진다. 따라서 일정 한 경우 경제적 규제가 사회성(social understanding)

을 경계로 하여 사회적 규제와 경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현대 헌법

학에서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해석원리는 확립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평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38) 이러한 민영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 될 수 있다. 여

기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

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

기 위함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social abuses of companies)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39)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의 주요한 대상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가정도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되는 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

는 대표적인 환경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낙태에 대한 

규제,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병원이나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기업 뿐

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 

기도(school prayer)에 대한 규제는 이를 강요하는 학교가 규제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그

37) 정영화, 통신시장의 경쟁법연구, 성곡논총 제33집, 성곡학술문화재단, 2002, 58~61면.
38)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6, 9면

3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39면.



2. 규제의 의의와 특성

29

러나 사회적 규제라고 하면 주로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0) 

이러한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사익을 주

구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취급하지 않는 환경, 소비자 이익, 근로자 권

익 등을 보호가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

적 규제는 신규제모델(new regulation model)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

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더 높은 가치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41) 

(2) 사회적 규제의 목적과 고려요소

1) 삶의 질 확보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지를 찾는 것 자체가 

다급한 상황에서 환경문제, 작업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려의 대상

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생산단계와 생산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

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소

비자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량생산, 생산기술의 복잡화, 

유통단계의 복잡다기화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산업사회의 단계에 이

르게 되면 소비자는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처리능력의 부족으로 인

해, 그리고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로 인해 생산

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지위에 처하게 되면서 소비자 문제는 광범위

40)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39~40면.
41)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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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야기된다.42)

사회적 규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의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그것의 계속적인 강화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여가, 쾌적한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이

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높이게 됨으로

써 한 시대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다음 시대에는 경

제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요구로 만든다. 예를 들면 보다 안

전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어 약값이 턱없이 비싸지게 됨으

로써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

되면 보다 안전한 약품의 개발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43)

다시 말하면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

고,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규제개력과정에서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 자체의 필요성 혹은 정당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규제목적을 합리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

에 해당된다.44)

2)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의 실현을 추

구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란 인간 생명의 존엄

성, 기회의 균등,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4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40~41면.
4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41면.
44) 유주봉, 규제개혁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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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사회

적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따라서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요청한다.45)

사회적 규제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사회적 규제의 범위, 강도, 방법 등

을 둘러싸고 철학적 이념적 도덕적 논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

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규제는 철학적 도덕적 논란을 야기

하고 환경 소비자보호,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

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그

런가 하면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는 자유기업주의 원리에 대한 도

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규제는 정치적 구

조 및 정치사회적 진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확대 강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46)

3)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평형 확보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서 소외된 패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

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착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투입의 고갈을 가져오고, 이

것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

지하려는 것이 사회적 규제의 목표이다.47)

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업활동을 둘러싼 세력관계가 변화할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산업사회의 진전

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소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45) 최병선, 앞의 책, 41면.
46) 최병선, 앞의 책, 41~42면.
47) 유주봉, 앞의 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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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것

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변화하는 산업사회

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세력

관계를 교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고도 말할 수 있다.48)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 규제는 시장지배력을 악용하는 기업 또는 소

비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소비자 스스로의 무지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햇, 이루어지는 규제이다.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생계를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나마 일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또한 사회적 규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49)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가부

장적 역할을 요구한다. 그것도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사후적이기 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보

다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의 잘못된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

더라도 엄청난 부작용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업

병,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게 된다거나 평생을 불구자

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나,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먹고 엄청

난 고통에 시달린다거나, 안전성이 결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치

의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50) 

48)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42면.
4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4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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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특성 

공공사업과 규제는 모두 ‘공공성’, 즉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므로 목표

와 지향을 함께하는 합동행위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사업과 규제와의 관계는 민영사업51)과 규제와는 다른 

방향성과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는 일정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공통의 지향으로 하는 공적 도구로서 기능한다. 특히 공공사업은 민영

사업과는 달리 이미 사업의 입안 설계의 과정에서 일정한 영리성 내

지 경제성에 관한 고려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과는 달

리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수지분석이나 영리성 제고 내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당해 사업의 공공성이나 당해 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업수행상의 부담 내지 장애요소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민영사업과 규제의 관계가 외부관계이고 규제의 효과를 외부효과라

고 특징지운다면 공공사업과 규제와의 관계는 공공성의 내부관계라 할 

수 있으며 규제의 일반적 특성 또한 경제적 규제가 되기보다는 사회적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부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특징지울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가 사업수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하나의 상황은 

당해 공공사업이 이미 공공성이라는 공공사업의 일반적 특성화지표를 

상실하거나 그 공공성이 취약하여 일반 민영사업과 유사한 경우에 오

직 공적인 규제만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규제개혁이 상황은 오규제 또는 과잉규제

로 인하여 규제 자체가 공공성의 충원이나 보완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새로운 공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대

50)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7, 43면.
51) “공공사업”의 개념적 의의가 불확정적이나 여기에서는 공공사업과 대립한 개념
적 징표로서 “민영사업”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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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개혁’은 결국 공공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게 되며, 

규제남용이나 오규제에 대한 개선은 규제의 적정화를 과업으로 요청하

게 된다. 

다만, 그동안 고도성장과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사

회는 사회성이나 공공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수익성이나 영리성이라

는 경제적 지표를 강조해왔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은 

오히려 규제의 완화나 해체보다는 공공성의 충원과 내실화, 즉 공적 규

제의 보강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적정화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사업의 특성으로 하는 공공사업분야에서 

한층 더 강조될 수 있다.

(4) 공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유형과 내용

1) 소비자 보호규제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는 대부분 주권자인 동시에 재화와 용역의 최

종적인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

는 협의의 소비자 보호의 개념은 소비자를 기망과 시기 및 위험한 제

품의 불완전성과 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

로써 야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 

독과점 기업들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터무니없

이 높은 독과점 이윤을 부과시킨다. 소비자들이 애써 벌어들인 소

득의 일부가 부당하게 독과점 이윤으로 흡수되면 소비자는 그만

큼의 소득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수가 국민 대다수에 이르게 되면 소비자 개인뿐

52) 유주봉, 규제개혁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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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복주수준이 감소되어 자원의 비효율성

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

로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소비자가 수요하는 양만큼 

적기에 소비할 수 있도록 독과점 산업을 규제하게 된다.53)

주로 음식물과 같이 국민들의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생

산물에 대한 규제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안전성, 

신선도 및 질에 대하여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시행되는 

규제이다.

2) 환경규제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형태로서 생산 활

동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외

부효과는 가격기구하에서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부로디거나 또는 징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적인 생활이나 소비활

동의 사적비용이 그것의 사회적 비용과 괴리되고 개인적인 소비활동 

또는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과 괴

리되는 현상을 초래한다.5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는 기업활동의 자유

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규

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 규제에 해당되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규제에는 경제규제의 완

화라는 논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53) 김용우, 앞의 책, 273~274면.
54) 유주봉, 앞의 논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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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광범위성, 미래지향성 등 정책대상으로서의 특성과 과학

적 정책기반의 필요성이라는 정책내용상의 특성, 기업영향력의 차단

과 지방화에 따른 환경오염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 

정책과정상의 특성 등이 있다.55)

1990년 1월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기구의 확대를 추구하던 

흐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

인 행정 및 정책조정 권한의 확대강화 및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수

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다.

3) 산업재해의 규제

작업장에서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는 급속

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안

전하고 건전한 작업조건은 절대적 의미로 정의될 수는 없는데, 모든 

일을 금지시킬 수 없으므로 어느 수준의 직업적 위험성은 항상 존재

한다. 상이한 수준의 위험성은 그들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다라 

판단되어야 한다. 경쟁적 시장의 성과는 효율성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보건과 안전수준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

발생이 높은 상황에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는 가난한 근로자들의 안

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는 미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된 불평

등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그들에게 고용기회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 근로자와 기업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

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의 동기 또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성

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 완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

55) 강형신, 한국의 환경규제정책에 관한 연구-규제수단의 선택과 전환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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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외부효과는 직접적 보건 및 안전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56)

산업의 안전 및 보건을 활보하기 위한 규제는 대단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은 법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관

련법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문의 충분성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런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다. 근로자 스스로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를 위해 투쟁하지도 못하였다. 그 결과 

엄청난 규모의 산업재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와 

노동단체의 법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이런 법규정을 보

다 활발하게 원용하기 시작하지 기업들이 이 법규에 대해 제동을 걸

기 시작하고 있다.57)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민주와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차별의 문제데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차별형태로서 중요한 것들로서는 고용

과 임금면에서의 남녀차별, 학력에 의한 차별, 장애자에 대한 고용차

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이 있다.58)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구성하면서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생활 영역 중 특히 

근로의 경우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려,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56) 김용우, 앞의 책, 282면.
57) 최병선, 앞의 책, 443면.
58) 최병선, 앞의 책,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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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59)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과 장애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펴왔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차별 문제는 정통적인 

관습,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가 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꾀함에 있어서 막연히 기업의 동정적 자세

에 기대하기 보다는, 대상기업을 정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여성 및 장애자의 비율을 설정하거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는 기업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호나한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집단 스스로의 

권리의식과 자구의식의 강화가 요긴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아무라도 거리낌 없이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이들의 조직

적 활동을 지원하고 법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60)

59) 김용우, 앞의 책, 284면.
60) 최병선, 앞의 책, 44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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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특징

1. 환경영향사업에 대한 규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우리나라 환경영향형가는 모든 대상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

는 작성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 특성 및 지역 특

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평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간략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를 수행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평가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평가항목 추가 등)이 발생하면 협의기간 장기

화 및 사업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

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3년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전문가,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

목 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

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범위를 협의 결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획정(Scoping)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종

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되

는 비효율을 대폭 감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코핑 절차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2008년 2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

법’으로 변경되면서 스코핑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스토핑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하여 3년간 실시한 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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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련 평가의 법제상의 문제점 개선과정

과거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단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

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서 

협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평가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사업자 부담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절차) 스코핑 초안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협

의 사후관리

(간이절차) 스코핑 평가서작성 협의 및 의견수렴 사후관리

특히 특별시 광역시 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구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 일정범위 안

에서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 4조). 그러나 서

울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괕이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으로서 협의를 완료한 서업에 대해서도 동사업지구 내의 연면

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환

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부담(평가항목 중복, 공사

지연 등)을 초래하였다.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3년 3

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나, 동 사업부지내에  위치

하고 있는 “첨단 IT 콤플렉스 신축공사(152,569 )”가 서울시의 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공사 중인 지역에서 별도의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는 등의 협의절차(2005.5-2005.8)를 다시 진행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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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9년부터 시행되는 간이평가절차로 인해 기존의 평가절차의 문

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처별 중복규제와 NGO의 견제

그동안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하여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의 중목과 비용의 과다지출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따라서 2001년 이를 통합하여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동 법

의 제정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업이 2가지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이 되

는 경우 하나의 통합영향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고 평가절차가 통일됨

으로써 절차의 중복에서 오는 낭비와 비능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이러한 통합은 물질적인 통합

에 그쳐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분야별로 평가서를 작성

하고 협의 심의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오염저감방안 정도만 제시

하는 등 사후 환경관리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

었다. 

2008년에 제정(2009년 시행예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평가

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절

차를 완료할 수 있는 조건부 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당초 지방

환경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만

약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제정법의 가중 중요한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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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는 그동안 또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

차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있다.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등에 중대

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고, 평가서에 대

한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수정하였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잇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서등의 관

개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서 

등(평가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

사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때에

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2. 재정영향사업에 대한 규제

(1) 공공재에 대한 공공가격통제

1) 수돗물 가격 관련

수돗물 관련 

2003년 업종별 급수단가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가정용 요금은 톤당 

359.12원으로 4개 업종61) 중에서 가장 낮은 수순으로 나타났으며, 천

제 사용량의 66.4%를 차지하지만 전체 요금 수입 중에서는 47%에 불

과하므로 요금 수입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음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당 월 평균 지출비용 중 수도요금이 기타 공

공서비스 요금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음료의 구

61) 4개 업종은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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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도요금 전기료 연료비 교통비 통신비

월 지출액(원) 14,200 34,700 39,400 191,100 126,300

수도요금 대비 

비율(배)
1.0 2.4 2.8 13.5 8.9

(통계청, 2003년 가계조사 연보)

구 분
수도요금

(서울)
콜 라 쥬 스 커 피 생 수

단가(원) 359.12원/톤 425원/캔 2,100원/병 3,000원/잔 288.890원/톤

수돗물의 

구배가치
1톤 1.2톤 5.8톤 8.4톤 804톤

(통계청, 2003년 가계조사 연보)

배가치와 비교시에도 수돗물 재화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수도요금의 저렴함은 물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62)

[공공요금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 비교]

[수도요금과 타 재화의 구매 가치]

이러한 요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월 30톤 이상 사용시에는 업

무용보다 비싼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업용의 요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의 자등요율은 같은 재

화를 사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비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62) 여종순, 환경 측면에서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의 물값과 사용량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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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수도요금 제계는 가정용 등 4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같은 건물에도 여러 업

종이 혼재해 입주해 있어 급수업종 구분이 모호하므로 업종만으로 요

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업종별 분리고지로 요금체

계가 복잡하므로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63) 

현재의 전국동일요금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유형과 요구

를 감안한 다양한 요금제도가 고려되어야 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급변

하는 광역상수도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가

격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 방편이다. 또한 가

격상한제 도입이나 원가투명성 요구와 같이 정부나 NGO 등에 의한 

가격규제가 더욱 구체화될 양상이므로 일정요금의 수준에서 완충대를 

마련하고 선택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64)

이외에도 현재 월 10 이하 사용 세대는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되어 당 190원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는 단독세대 등 세대원의 수가 적어서 수돗물 사용량이 낮은 것이므

로,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월10 이하 사용 세

대에 대한 요율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돗물 사용량 중 월10

씩 감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의 문제65)

지난 10년간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방상수도 요금에 비해 높은 증가

세를 보임으로써 가격격차는 3.2배에서 1.4배로 축소되어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63) 여종순, 앞의 논문, 35면.
64) 이길재,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수자원 정보 41호, 한국수자원공사, 2007, 114~115면.
65) 이길재, 앞의 글, 113~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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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요금대비

(지방/광역)
3.21 2.43 1.99 1.77 1.54 1.43

구분 1999 2001 2003 2005 2006

지자체(계) 6,050 5,812 5,927 6,370 6,659

서울시 1,164 505 333 231 225

[광역상수도(정수)대비 지방상수도 요금]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상수도 

요금 상승은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광역상수도 외 대체수단

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이용률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지속적인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은 지자체의 반발과 가격에 

대한 저항을 불러왔다. 주요 지자체의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하였으나 

2006년에는 일일 225천 으로 그 양을 줄이는 대신 자체 취수원을 개

발 사용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고객이탈과 지속적인 신규 수도시설

의 편입은 광역상수도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현황]

(2) 물가조절 등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규제

과거 양곡이 부족한 시대에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이 곡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협

동조합등이 판매하는 양곡의 가격을 지정하고, 판매가격 지정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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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결손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 제도

는 2005년 3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이던 양곡관리법 제16조

제3항이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었다.66) 비록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지만 이도 물가조절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규제에 해당한다. 

(3) 분배정책,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비용 가격의 
   규제

1) 약제비 관리제도의 문제67)

약가관리 

국내시장의 경우 실제 요양기관과 생산업체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매우 경쟁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격차이가 실제 상한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제비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등재약이 있는 

경우는 선발품 가격의 80%이하로, 그리고 기등재 되어 있는 의약품이 

2품목 이상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의 최저가 이하이되, 최고가의 

80% 이하로 상환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후발제품을 등

재 신청하는 제약회사는 최고가의 80% 기준에 맞추어 가격을 산정하

고 있다. 어떤 회사들은 약가를 신청할 때 이미 일정한 삭감까지 고

려하여 약가를 신청하기도 한다. 설명 신청한 약가에 거품이 많더라

도 ‘약제비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면 심사평사원 실무부서와 

약제 전문위원회는 신청한 약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결국 현행 

보험 가격 결정과정에서 수요 독점자로서의 보함자의 협상력이 미미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66) 김진국, 경쟁제한적인 예규 고시 등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구규제학회, 2005, 53면.

67) 양봉민,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30~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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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후발제품들이 독자적인 상표를 가자고 판매

되는 관계로 광고 및 판촉비용이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후발제품들의 

가격과 선발 제품간의 가격차가 크지 않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후발제품들이 일반명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브랜드 의약품과 후발약

의 약품간의 가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또한 기준 국가 선정상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현재 신약 가격 결정

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외국 7개국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

속되어 왔다. 이들 7개국68)은 약가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아 신약의 

가치를 고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

까지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받은 것이 모두 13개에 불과하여 이들 의

약품이 전테 약제비에 미치는 형향이 적을 수 있으나 고가약이거나 

사용량이 많은 경우 그 영향이 클 수도 있으므로 약제비 관리 제도 

내에서도 재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국적 제약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9) 

등재재도

우리나라는 급여제외목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의약품의 신

규등재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의약품은 거의 대부분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

이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일부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보험급여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유통되는 의약품 중 일부에 제한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

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70) 

68) 7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이 해당한다.
69) 정우진, ‘의료정책의 정치 경제학:건강보험약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02, 11면.
70) 장선미 박정영 김성옥, ‘OECD 주요국의 약제비 증가 억제방안 고찰’, 보건연
구논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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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 등재 신청을 

해야 하고 약제 비급여 목록과 함께 약제 급여 목록이 존재하므로 우

리나라의 등재 제도를 급여제외목록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니라에서 이루어지는 등재 과

정의 성격을 볼 때 급여제외목적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급여

제외목록제의 경우 질병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약들을 급여대상

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반

면, 급여대상목록제는 등재 여부 결정, 가격 협상 등의 과정에서 보험

자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루어지는 등재 신청 및 결정과정은 전자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재정절감 차원에서 일부 의약품을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비급여 품목에서 급여 품목으로 처

방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약물 사용의 왜곡

이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일반약

의 급여제외 조치 후 처방 의약품을 변경하는 의원들이 늘고 불필요

한 의약품 처방 및 고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을 가져

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

하고 있는 급여제외목록제는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

(1) 검역, 시장진입, 유통, 폐기 등에 관한 검정 평가 
   상의 규제

1) 위생 검역에 관한 검정 평가상 규제의 문제점

위생 및 검역규제시 ‘생산자 우선 소비자보호 경시’행정과 경영은 

정부불신을 증폭시키고 소비위축에 따른 경영파산을 초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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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식품검역소,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1. 농산물품질 
관리법

1. 농산물(GMO농산물 포함)의 안전성
조사(제12조).

2. 식물방역법

2. 수입제한(제6조), 수입금지(제7조), 
수입식물의 안전성검사(제9조), 국내질
병도입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시 해당식

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제한(제6,4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3. 가축류(가축용 사료 포함)에 대한 
수입검역(제36조), 수입금지지역을 경

[ 농축수산물 안전성관리 및 위해성평가 심사기관과 규정] 

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생산자와 기업 및 정부당국의 인식전환

이 필요하다. 위생 및 검역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인체건강

과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와 같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체계가 불명확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재배용(종자포함), 식용, 사료용 

수입 및 국내생산 GM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변형농산물의환

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은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대상으

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은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업무는 ‘자

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센터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중복 상충되고 있다. 또한 전문 인

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다. 수입식품의 경

우 안전성 검사의 경우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수산부 등으로 

3원화 되어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

품검역소, 국립수산물검사소 등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로 수입식품의 검사업무에 신속성, 통일성이 결여 되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련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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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지정검역물과 동물의 전염성질병

의 병원체에 대한 수입금지(제32조) 
등

4. 축산물가공 
처리법

4. 가축 및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제
11조, 제12조),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제15조)

5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환경 

위해성평가심

사 지침(농림
부 고시 제

2000-2호)

5. 수입 또는 국내 개발된 GMO 농산
물로서 재배용, 식용, 사료용으로 사용
되어 원형상태로 국내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농작물(종자포함)과 미생
물에 대해, 환경위해성 신청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환경방출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함(제3조, 제6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1. 식품위생법
2.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

가물안전성평가

자료 심사지침
(식품의약품안
전청고시 제

1999-46호)

1. 식품안전청장은 GMO 농축산물(식
용)을 수입, 개발, 생산하는 자에 대하
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평가

받게 할 수 있음(제15조).
2.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확인받기 위한 심사 절차

국토해양부

(국립수산물검사소)

1. 수산물품질 
관리법

2. 위해성평가 
심사지침(없음)

1. 수산물(GMO 수산물 포함)의 안전
성조사)제42조)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1. 자연환경보
전법

2. 생물다양성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명공학적 변
이생물체의 환경방출이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평가(제37조), 생태계 위해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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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규정

(환경부예규 
제214호)

동식물의 환경방출금지(제40조)
2. 환경오염의 생태계 영향 조사, 
GMO의 환경위해성 심사등

지식경제부 등

유전자변형생

물체의국가간

이동등에관한

법률

1. GMO의 위해성 심사절차(제13조)
 - 위해성 심사시 자연생태계 미치는 
영향은 환경부장관,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형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2. GMO의 수입 또는 생산금지(제14
조)

식품유통관련 행정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복지부 등 여러 부터

에 결쳐 각각 다른 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

자체의 역할분담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자 규제 중심으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일

본의 특정농산가공 경영개선임시조치법과 같이 지역농산물의 가공 촉

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폐기물에 관한 검정 평가상 규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의 기본 틀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불가

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처리로 구성된다. 이 중 폐기물발생의 

최소화는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그리고 소

비단계에서의 최소화로 구성되는데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는 생산단계

에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의도하는 제도이다. 1995년 개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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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장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발생원에서 감량과 발생된 폐기물

의 사업장내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우선 기업에서 경영과 직결되는 기존 생산공정을 단기간에 바꾸어 

원자재의 제품화율을 높이거나 폐기물의 재이용 등 생산체계를 변경

하는 것이 어려워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정부에서도 감량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감량 우수사업장 지정 및 

우수사례보급 등의 적극적 감량정책을 추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또한 업종별, 산업별, 생산공정에 따라 

발생량, 종류, 감량대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계획지침 및 평가도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기업의 감량실적보고서 등

의 평가가 어렵고 사업장별 단위생산량당 폐기물발생량 등 기초데이

터의 파악 등이 곤란하다. 이러한 지표의 미비로 인하여 폐기물의 생

산량이 줄어들어 감소했는지, 재사용 공정개선 등에 의해 감량되었는

지에 대한 효과의 평가가 어렵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제도, 환경부

의 자율환경관리지침에 읜한 자발적 협약제도, 폐기물적법처리증명제

도 등 관련제도와의 연계추진이 미흡하다.

(2) 자격, 기술, 책임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규제

1) 자격관련 규제

현재 조리사, 이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실제 영업행위를 하

려면 면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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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 도 지사가 시행하는 공인

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그러나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최초 발급 시 도를 방문하여 발급

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형태는 조리사의 경우도 동일하

다. 조리사의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을 분실

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전국의 시 군 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발급 시 군 구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여

야 한다.71) 이런 내용은 정부의 자격증 관련 정보시스템의 재정비만으

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예를 들어 부산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자격증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

시 부산으로 가야하는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규제에 해당한다.

2) 안전인증관련 규제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72)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인증기관73)에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용기와 포장의 표면

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 출고 또는 통관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인증

표시 기호 구성체제는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도

록 쉽게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인증기관에서 부여받아 표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인증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71)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69면.
7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247개 품목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류전원이 50볼드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선 및 전
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73) 안전인증기관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파연구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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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처리절차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 공장확인, 제품시험 등 안전인증

심사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인증서 표시

이러한 인증 처리기간은 4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시험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험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간은 적기에 생산 출고가 곤란하여 오히려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74) 

[안전인증번호 기호 구성 및 형태]

(3) 미래예측적 예방적 선조치 상의 규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7조는 승강기 관리 주체

는 승강기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산업자원부

74)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102~103면.



3.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

55

장관(검사대행기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점검을 

승강기 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매월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의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형 화물용 승강기(소위 덤웨이터)까지 공공건

물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점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

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과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

고 있는 것이다. 승강기의 용도(화물용/승객용) 사용빈도 설치장소

(사업장내/공공건물) 유지보수능력(전문업체 위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 검사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기검

사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5)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1)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공공
   책임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관련 기

본법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훈련기관의 지정 등을 규

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7개의 관현법령 및 규정

이 있다. 이에 대한 규제의 62%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훈련사업과 

관련한 규제이다. 구체적으로는 훈련과정 및 기관 인 지정과 훈련지

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5)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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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지원 운영관리 기 타 합 계

28(13%) 50(23%) 74(35%) 44(20%) 16(7%) 212(100%)

이러한 훈련제도는 수요자 특면이 고려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공

공훈련기관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훈련기관의 소규모 다기화로 집중

지원을 통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훈련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나 기관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

어 적정훈련의 선택 및 참여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여성훈련자의 경

우에는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이 적고 근거리 취업 등 여성의 취업

특성을 고려한 훈련시스템도 미비하다. 또한 훈련프로그램이 재직자

훈련 중시므올 운영되어 미취업자, 실업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하다. 

이러한 교육이 노동부 등 여러 부터에서 각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서 중복 책임소재의 불분명, 지원기준 및 평가제도 등이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은 취업률 등 직업훈련 성과가 미흡하고 편의 위주의 훈

련기관 평가로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률(2003) 

취업훈련(노동부)34.3%,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55%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지나치게 규제위주의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훈련과정 인정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직업훈련의 효율성과 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를 제한하

고 있다. 특히 기업, 근로자(실직자),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수준도 비현실적이다.76) 

76) 규제개혁기획단, 2006년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414~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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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소규묘 다기화되어 있어 투자의 효

율성이 낮고 훈련기관간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취업률 등 성과부족

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훈련기관의 운영주체가 이원화되

어 있고 정부주도의 관리로 효율성도 낮은 상태이다. 과거 산업인력

관리공단이 21개 직업전문학교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23개 기능대

학의 운영관리를 담당하였다.77) 

2007년 8월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수가 주민등록 인구의 2%에 해

당하는 100만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본격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등을 제정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

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사항은 배타적 차별적인 법령상 제도상 용어의 사

용이다. 연금, 간강보험 등은 그 제도의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

되지 않고, 거주 외국인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도 일

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명, 제도의 명칭 등이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용

어의 사용은 외국에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외국인에도 미치는 각종 제도 등 법령 제도명 등에 대한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 로드

맵을 구성하여 법제처 주도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78)

둘째로 외국인 장애인 차별 부분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하여 고궁 박물관 이용요금 감면, 장애수당 지급 등 각종 복

77) 규제개혁기획단, 2006년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416~417면.
78)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323~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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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애인에게는 이

러한 복지서비스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혜택(예시)

-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

비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 차령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고궁 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가타 장애인등록증 제시로 수혜 가능한 복지시책 다수

그러나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

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

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79)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튼 재정적 부담 없이 우선적

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장애인 혜택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궁극적

으로는 체류기간 등을 불문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세수조정, 기부채납 등을 통한 기여책임 부과

1) 기부채납의 의의와 유형

기부채납이란 해당 토지주 및 민간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법에 의

하여 사유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79)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325~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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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즉 민간인 또는 단체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

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자(해당 토

지주 및 민간사업 시행자)와 기부 받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동의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8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서 중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을 제외한 민영주택 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총 77건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수집하여 기부채납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 

중에서 기부채납이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부과된 것이 63건(81.8%)이

었으며 사업계획승인조건이 없는 것이 14건(18.2%)이었다. 또한 기부

채납이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부괴된 63건의 사업계획승인서에 총 기

부채납 시설수는 163개 시설이었으며, 이를 사업장당 수로 보면 약2.6

개였다.81) 

80) 이와 비교되는 무상귀속 혹은 무상양도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계획의 하나로서 
기부체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상귀속은 기부체납과는 달리 상
호간의 협의 내지 특별한 조건 없이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이므로 기부체납과는 다르지만 간혹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구 분 기부체납 무상귀속

차이점

상호동의 및 합의가 전제됨

인센티브 조건이 수반될 수 있음

준공전 소유권 이전

일방적인 이전

인센티브 조건이 수반되지 않음

준공시 공고내용에 포함

81) 송현영,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 주택산업연구원, 20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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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집건수 기부채납 유무 기부채납시설수
사업장별 평균

기부채납시설수

77건
(100.00%)

유
63건

(81.8%)
163개 시설 약 2.6개 시설

무
14건

*18.2%)
- -

[기부채납 유무 및 시설수]

이러한 부담에 대한 유형은 시설설치가 제일 많은 46.0%를 차지하

고 있고, 시설설치와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31.8%를 차지하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시설설치 유형이 많은 

반면, 도에서는 시설설치와 부담금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으

며 부담금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82) 

사업위치

부담유형

합 계 시설설치 부담금
시설설치, 
부담금

합계 63(100.00) 29(46.0) 14(22.2) 20(31.8)

서울 및 광역시 25(39.7) 24(38.1) 0(0.0) 1(1.6)

경기 및 기타도 38(60.3) 5(7.9) 14(22.2) 19(30.2)

기부채납을 실시할 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그 경위에 

따라 크게 보상차원(reward)의 인센티브 와 포상차원(award)의 인센

티브 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즉,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조건으로서 

기부채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담의 일종으로서 의무

적으로 정해진 비율만금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인 

82) 송현영, 앞의 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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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개발행위 주체자의 재산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센티브를 보상차

원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의도로 

기부채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포상차원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에 대해 서울시는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취하고 있다. 첫 번째, 특정조건이 부여된 보상차원

의 기부채납 유형은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세부

지침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저층 단독주택 등이 공동주택으로 

건립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이 재건축방식 등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으

로 되는 경우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될 공공용지부담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까지도 구분해 기부채납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용지부담율을 미리 정해 놓고 있으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지구별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준수시 이

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환경정

비사업에서와 같이 기부채납될 비율의 설정은 기반시설이 되는 공공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두 번째, 포상차원의 기

부채납 유형은 사전에 기부채납 되어야 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

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 기부채납 하는 양만큼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지구단위계획과 도

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정해 놓은 기부채납비율 이상으로 기부채납 하

는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83) 

2)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환수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택

83) 장재영,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연구-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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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발사업, 공업단지고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법제상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련된 외형

적인 다양성은 갖춰져 있으나, 개발이익의 유형과 환수수단을 합리적

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외형적인 다양성에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부담금을 적용하는 점과 양도소득세의 실효성을 높이지 않은 점 그리

고 개발이익을 공공시설투자 재원조달 목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가 구축되지 못한 점84)들이 이유가 되고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계 및 공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규제

(1) 지방에 대한 권한배분과 권한이양의 한계 설정

중앙정부가 제정하여 집행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법령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기준이 모호하여 집행단계에서 규정에 대한 질의가 빈

발하고 있다. 2003년 질의회신 건수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4,678

건,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3,167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4,325

건에 달한다. 또한 상위법령이 인 허가 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면

서 위임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기준이나 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

여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액화석유가스법(제3조2항)은 세부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과도한 규제제정 사례가 발생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LPG 판매소 용기보관실 면적(법령상 19 이상)을 

84) 하성규 외, 주택 도시 공공성, 박영사, 2000,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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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150 , 인천 남구와 강화군은 100 이상을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며 용어나 표현

이 어려워 이해하기 곤란하고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애로점이 

있다.85) 

상급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지침, 지시 등으로 별도 심의나 협

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 내

지 감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경우 시

군에 위임한 20만평방 미만의 산지전용 허가 중 법정도로변 가시권에 

허가할 때는 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지시, 강화군이 2000년 8월 1

일 군수방침으로 사설납골당의 설치 개소수를 기존 2개소로 제한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여권발급 대행업자(여행

사)에 대한 등록절차, 대행증 발급, 제한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운영

지침으로 운영되었다. 

(2) 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한 재정통제

부담금은 조세나 각종 공공요금 등의 사용자 가격, 그리고 사회보험

료와 벌금 과태료 등 이외에 국가와 공공부문이 그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그 종류는 성격이나 부담주체, 귀속용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공공부분

의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나름내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부담금의 수입증가율은 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담금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85) 규제개혁기획단, 2006년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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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그 수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귀속

되어 건강증진 관련 교육홍보나 질병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

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왜 담배에만 그 부담금이 부

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교류기여금도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본 기여금의 귀속주체인 한국국제교류

재단이 시행하는 한국의 이미지 제고나 지한인맥의 구축 관리, 외국

과의 우호협력증진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을 여권을 발급 받거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만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86)이러한 부담의 불형평은 부과대상간 부담률

의 불형평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

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먹는샘물의 평군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

고 있는데, 현재 부과율은 모두 7.5%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먹

는샘물과 기타샘물의 경우 그 부과율이 모드 7.5%로서 동일하기 때문

에 형평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과의 기준이 먹는샘물의 경

우 평균판매가격이며 기타샘물의 경우 샘물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실제 부담의 차이는 거의 18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청량음료나 주류 등)의 톤당 

부과금액은 02년 기준으로 각각 6,867원과 3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87) 

이러한 부과대상의 평등문제이외에도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일부 부담금의 경우 그 귀속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약

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도 있으며, 또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86) 원윤희, 각종 부담금 실태조사를 통한 규제개선 연구, 한국정책학회, 2005, 38~40면.
87) 원윤희, 앞의 글,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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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수익자부담금), 지방자

치단테의 일반회계(소하천수익자부담금,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로 

귀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나 과밀부담금 등

의 경우 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뉘어 귀속되고 있다.88) 이러한 부담금은 그 숫자도 많고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경우 각 부담금

간에 부과의 목적이 유사하고 부과대상도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

다. 또한 부담금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반 감면규정 등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모습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어 환경관련 부담금의 경우 각종 환경관련 기준이내의 오

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오수분뇨 등)이 부과

되고 있는데 동시에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염유발 등을 고려하

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양자의 중목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시 기본배출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호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도 초과배출부과금과 함께 총량초과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양자간에도 중복부과를 해소하기 위한 감면규정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89) 

88) 원윤희, 앞의 글, 38~41면.
89) 원윤희, 앞의 글,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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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간 지역간 관할사무, 권한의 차이로 
  인한 규제

(1) 광역권 사업에 대한 국가관할

1) 규제관할권의 중복90)

관할권 사업에 경우 규제관할권의 문제에서 국가기관간 관할권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경쟁법의 성격을 지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원

칙적으로 모든 사업영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

2조에 의하면,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을 그 적용대상 중 하나로 열거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동법의 규정에 저해되는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즉, 전

기총신설비의 제공거절, 정보의 유용, 상호접속의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공정거

래법 제3조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 등 관

련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

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이다. 동법 

제1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

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비용 또

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타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90) 김현제,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55 ~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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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경쟁행위(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 

2월 27일 전기통신사업의 금재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공표하였다.91)

동 고시에 나타난 전기통신부분 불공정경쟁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시

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조항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에 의해

서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간 관할권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국가정책의 연계미흡

빈번한 법령개정 등으로 규제내용의 변경이 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전파 숙지되지 못하여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

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하수도법 제42조의 개정(‘99.2.8)으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

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4호)는 여전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단편적이고 규

제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3) 광역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정부내 갈등

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갈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 산업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광역상수도와 지

방상수도의 시설중복투자 및 지방상수도 단테간의 중복투자로 이미 

정부부처나 관련 지자체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으로써 동시에 

91)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24호,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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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광역상수도 시설을 

추진할 당시에 각 지자체의 수요추정 및 배분신청에 따라 시설을 준

공하였는데, 막상 준공 후에는 자체 정수장을 쉬게 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자체 정수장을 운영한 뒤 모자라는 물량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

는 경우는 물론이고, 광역상수도가 비싸다는 이유로 자체 정수장을 

신설하거나 확장 개량하여 사용함으로써 광역상수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광역상수

도의 실사용율은 98년부터 계속 떨어져 2003년도 시설용량(배분계획

량)에 대한 배분량의 비율이 49.9%에 불과하며 사용량의 비율은 

51.9%로 시설용량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92)

요금 부과에 따른 갈등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체계와 관련한 갈등요인은 대부분 배분량(흑

은 계약량)제도에 관한 것으로 크게 공급자(수자원공사)측과 지방자치

단체 등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합리적 

수도시설 운영의 어려움, 배분량 조정에 따른 미회수 설비요금 발생

에 따른 갈등요인을 들 수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누진(초과)요금 

부담가중, 행정력 낭비에 따른 갈등요인을 들 수 있다. ‘수돗물 공급

규정’ 제12조 사용계약변경에서 배분량 변경은 연6회를 초과할 수 없

으며, 배분량 감량 시에는 10%이상 조정이 필요한 때 감량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횟수제한 6회는 2001년 2월에 신설된 조항이지만, 그전

에는 20%이상 감량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수요자

는 배분량 변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20%이상 감량한 

후 필요시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으로 배분량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불편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러한 변경이 매년 최소 470건 이상 발생

92) 오인석, 광역상수도공급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요인의 분석과 그 관리방안,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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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3) 

정부에서는 배분량을 최대 사용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행정자치부, 2002년 지방 상 하수사업 추진지침 참조)하고 있으

나 실제 담당자는 배분량과 사용량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배분량과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배분량 관리를 잘못해

서 내지 않아야 할 설비요금을 낸다고 문책이나 질책을 당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이다.94) 

시설투자재원분담의 갈등 : 통합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관련

1993년 이전까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왔

으나, 1990년대 들어 IBRD등의 공공차관이 종료되고 지방자치제에 따

른 중앙정부 재정규모 축소에 따라 국가의 투자재원 부담능력이 약화

됨에 따라 수도법이 개정되어 1994년부터 신규건설되는 정수장 비용

은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지방상수도 

수돗물 요금 결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정수장 건설비는 수

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능력 결여, 부담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건설비용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광역상수도를 적기에 건설하는 것이 

차질이 발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개선이 시

급하다.95)

93) 오인석, 앞의 논문, 102면.
94) 오인석, 앞의 논문, 102면.
95) 오인석, 앞의 논문,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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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간 협의 조정 및 관할정리 상 행정절차의 

   중복성

1) 옥외광과와 심의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

생하는 규제도 존재한다. 옥외광고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동일생활권이라도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옥외광고물 제로 및 설치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화된 도시경관

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청계천로의 경우 각 도로변을 종

로구청 및 중구청이 관리하여 서로 다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를 운영

하더라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 없다. 또한 기초자치

단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오히려 도

시미관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예로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시

군구에서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 

2) 제도의 중복 운영 및 연계 부족

현재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舊건설

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을 근거로  

‘주택성능 등급 인정(에너지 분야)(www.goodhousing.or.kr)’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舊산업자원부)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를 근거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舊건설교통부)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을[지식경제부(舊산업자원부)]을 득할 경우 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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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에너지 분야 인정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지식경제부(舊산업자

원부)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을 인정[국토해양부(舊건설교통

부)]을 득하더라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개의 인증제도가 인증 목적 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더라도 사업

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많이 있다.96) 가급적이면 건물

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방안을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양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7. 주민(국민)의 참여 등 개방형 거버넌스로 
  인한 규제

(1) 공청회 등 행정공개 및 여론수렴에 관한 절차적 
   규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규칙, 고시 

등을 제 개정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미국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 규

칙, 지침 등을 제 개정하는 경우 초안을 만들기 이전에 주민, 이해관

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위원회의 등의 심의기능 강화

1)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및 중복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96)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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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각종 개별법 또는 중앙부처 지시로 자치단체에 위원회가 중

복적으로 설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군 구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많이 않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97)   

예를 듥어, 경상북도의 경우 7건의 규제심사 모두를 서면심사로 원

안의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1건의 규제심사 모두를 서면심사로 원

안의결하였다(2003년 기준). 결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제의 투명성 확보, 

상위법령 근거 및 위반여부,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규제 전담부서 및 위원회의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이 발견된다.98) 

2)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준 미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

는 관련공무원과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

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지차제의 경우 지

방도시계획위윈회에 사업자가 제안 설명 등을 임의로 하는 경우도 발

생하고 있다.99)

97) 규제개혁기획단, 2006년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487면.
98) 규제개혁기획단, 2006년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488면.
99)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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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활용

서울시의 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현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시의 권한사항에 대

한 시민의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조사)의 청구를 다루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부천시의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은 소

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

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인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

원 중재, 조정”,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

록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공표” 등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

자치 시민옴부즈만의 과제는 실제로는 중앙정부자원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성격의 수동적인 업무처리 체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감시와 문

제발굴, 시정권고, 제도 개선제안 등의 활동은 전무하다시피하다. 대

전광역시의 경우 시민옴부즈만제도는 2004년 3월 조례를 개정하고 위

원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10명의 위원들이 서명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지만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100) 

100) 권해수, NGO의 지방행정 참여활동 평가 및 발전방안, 사회과학논집 제19권 제1
호,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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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O의 참여보장

1)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상에서의 참여제한

NGO가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101)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NGO 활동은 

대부분 논평 및 성명, 기자회견, 토론회 혹은 서명운동 등의 비제도적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102) 

이러한 상황은 NGO가 비제도적 방식을 제도적 방식보다 더 선호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NGO가 국정운영에 참

여할 수 있는 참여 통로가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참여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국민기조

생활보장법 제정사례를 보면 문제들을 NGO가 성공적으로 이슈화하여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참여통로

의 부재로 인하여 NGO가 참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NGO가 제시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 변화하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제도적 방식

을 통한 NGO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과정에서 NGO의 

참여는 형식상의 참여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GO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의 미비사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101) 구체적으로는 NGO 활동의 관성화, NGO 활동의 책임성 결여, 정부에 

대한 인식문제, NGO 자체의 역량문제, 여론형성과 대안매체의 부재를 들 수 

있다. 
102)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
면 수치상 제도적 방식의 경우 582건(소송, 입법청원, 공문발송, 위원회 참가 포함
수치), 571건(논평 및 성명, 보도자료, 기자회견 토론회, 정보제공, 언론기고, 시위 
및 집회, 캠페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제도적 방식의 582건 중 519건이 공문발송
으로 나타나 제도적 방식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은 조희연 홍일표 김정훈, 정부 기업 정책형성과정에서 NGO의 역할, 한국행
정연구원,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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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청원법 

등에 있는 NGO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103)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와 관련된 법률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시법에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존재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행위 발생시 집회금지 통고가능

(제8조 제1항 단서),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나 시위금지, 제한통

고(제8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80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및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가능(제12조의3)의 

조항을 들 수 있다.104) 이는 대중적인 방식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나 ‘허가’는 NGO 활동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05)

이외에도 법률안에 대한 제안권이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있다는 사실도 NGO가 정책적 견해들을 생산하고 국정운영에 실질적

으로 반영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현재, 법률상 NGO들은 청원권

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는 ‘의원소재’를 통해

서만 가능하므로 NGO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원소개를 통한 입법청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법청원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106)

103) 정무성, 시민단체의 발전방향 및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4, 49~66면.
104) 정무성, 앞의 글, 49~50면.
105) 박중훈,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V)-국정운영과정에서의 NGO 활동실태 및 
활용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 80면.

106) 박중훈, 앞의 글,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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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정책형성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NGO가 정책을 주도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정책집행상에 있어서는 정부와 NGO간의 관계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형성이나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NGO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집행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107) NGO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NGO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 구축이란 사후적 과정이 아닌 사전적 과정으

로 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보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 집회 및 시위 등의 NGO의 의

사표현이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시법등의 개정작

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과 NGO의 참

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상의 

NGO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의 개정과 정보비공개 사유의 포괄성을 

명확히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108) 

8. 민원과 분쟁에 대응한 규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공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것

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1998년 

정보공개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를 너무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

고,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이 너무 길며 정보공개 청구비용의 본인부담, 

107) 박중훈, 앞의 글, 83면.
108) 박중훈, 앞의 글,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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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의 불명확으로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2003년 재개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을 제외하고, 국가정

보원을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여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실

현하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109)

요건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감사를 의식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109) 박중훈,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V)-국정운영과정에서의 NGO 활동실태 및 
활용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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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1. 공공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규제

(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1) 카르텔에 대한 규제

정 의

카르텔(cartel)이란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이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

되 공동해위 즉 담합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

비스 가격의 조절, 생산량이나 판매지역의 분할 또는 할당, 또는 판매

조건이나 방법을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110)

사례연구

가. 초고속 통신사업

  (가) 정보통신산업의 특성111)

- 규제산업

  공익성, 표준화의 필요성, 규모의 경제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시

장진입, 가격책정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

- 망 외부효과

  소비자의 효용이 소비자군의 규모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통신상품

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편익이 망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짐으로 

인해 독과점화되기가 쉽다.

110) 최병선, 정부규제론, 378면.
111) 권오승, 경쟁정책과 정보통신 산업,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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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KT 5.1 43.9 49.7 47.3 50.0 50.8

하나로텔레콤 33.3 28.0 26.4 27.6 24.4 23.9

두루넷 56.2 19.3 16.8 12.5 11.6 11.1

온세통신 - 1.8 2.7 4.3 3.8 3.4

드림라인 5.3 3.9 2.3 1.6 1.3 1.2

데이콤 - 2.3 1.6 1.4 1.8 1.7

부가/별정 - - . 5.2 7.1 7.9

- 잠김현상

  어떤 기술이나 표준이 한 번 채택되면 다른 기술이나 표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는 현상으로 경쟁에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진입

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된다. 

  (나) 시장구조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선발사업자인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은 

2000년 이후 후발사업자인 KT에 시장점유 1위 사업자 지위를 넘겨줌

으로써 선발 사업자로서 시장 선점이익을 상실하였다. 1999년에 두루

넷과 하나로통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6.2%와 33.3%로 전체 시장의 

89.5%을 점유하였다. ADSL(시내전화 가입자망을 인터넷 가입자망으

로 활용)을 기반으로 한 KT의 시장진입 이후 2004년 현재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1.1%와 23.9%로 하락하였다. 반면 

1999년 말에 시장에 진입한 KT는 2000년에 시장 지배적 1위 사업자

로 성장하여 2004년 현재 시장점유율이 50.8%을 차지하고 있다. 

<표> 초고속 인터넷시장 점유율 추이112)  
(단위 : %)

- 자료 : 정보통신부

1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산업에의 진입장벽 결정요인 연구, 2004. 12,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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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건(의결 제

2005-101호)113)

- 사건의 개요

  (주)케이티, 하나로텔레콤(주), (주)데이콤은 2003년 6월 23일부터 

기존 PC 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속도별, 요금수준, 정기계약자 할인율,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를 합의하였다. 이들 3개 사업자는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약관을 정비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 각 실무책임자의 서명이 기재된 합의서에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이 합의서 서명사실 및 합의내

용을 모두 시인하였다.

  이들 3개 사업자는 PC방 전용회선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었

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이 자신의 영업전략, 시장상황을 고려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존 요금제를 폐지한 뒤 새로운 

속도별 요금제만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속도별 요금수

준, 정기계약 요금할인율, 장비설치비 및 임대료를 공동으로 결정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감시한 행위는 

PC방 인터넷전용회선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113)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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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

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

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 제공

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의 의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PC방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요금경

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규제대상 불공정행위114)

114)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시행일 20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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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고속 통신사업115)

  (가) 단말기제조사 공급가격 제한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SK글로벌은 011 단말기 제조사에 대하여 자

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업자에게 공급을 금지하는 최혜고객대우조

항(Most Favoured Customer Clause)을 설정하고, 1개월분 이상 재고누

적 시 가격인하를 의무화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였다. 

선도업체인 SK글로벌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KT프리텔, (구)한통엠닷

컴, 한국통신 및 LG텔레콤 등 타 경쟁사업자들도 그대로 따르면서 동 

MFC116) 관행이 업계관행으로 사실상 고착화되어 있다. 

  (나) 멤버쉽카드 업무제휴업체와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SK텔레콤은 자사카드(TTL카드, 리더스클럽카드) 소지자 우대를 위

해 항공사, 외식업체 등 100여개의 유력업체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면서 경쟁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

은 신규 가입자 확보와 기존 가입자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유력업체

와의 제휴를 통해 자사 멤버쉽 카드117)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등 각종 

115)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2001. 8. 24 참조.
116) “MFC의 경쟁저해성” : MFC조항이 관행화 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자 
상호간의 단말기 매매가격 인하노력을 무의미하게 하여 구매가격을 높일 뿐만 아니

라 동일가격에 구입토록 유도하는 수평적 담합의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실질적인 
단말기 공급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117) 이동통신업체별 멤버쉽카드 발급현황(2001. 3월말 현재)

업체명
SK텔레콤

(011)
신세기통신

(017)
한통프리텔

(016)2)
한통엠닷컴

(018)2)
LG텔레콤

(019)

카드명 TTL 리더스클럽 i클럽 프리텔클럽
멤버쉽

M-Life 카이
LG
멤버쉽

제휴사수1) 100여개 50 37 61 41 12 9

가입회원수 170만명 420만명 200만명 170만명 100만명 8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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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금경쟁이 제약된 현 제도하에서 멤버쉽카

드는 중요한 경쟁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다) 단말기 매매관련 비계열사 차별행위

SK텔레콤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중 SK글로벌을 통해 대리

점에 공급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자신

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SK글로벌을 유리하게 취급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촉진정책에 따라 2000.11월 2001.1월 기간 중 SK글로벌의 

단말기 매출이 2000.6 10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SK글

로벌을 통하지 않고 단말기 제조회사(삼성, LG)가 직접 대리점에 공

급하는 모델은 무이자할부판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SK글로벌은 단말기 구입과 관련, 거래조건 및 수량 등에 있어 

자기 계열회사인 SK텔레텍과 비 계열제조사를 차별 취급하였다. 정당

한 이유 없이 어음기간(SK텔레텍 60일, 타사 90일), 판촉비부담율(SK

텔레텍 0.5%, 타사 0.8~1%) 등 단말기 구매조건을 자신의 계열사인 

SK텔레텍에게 유리하게 하였다. 또한 2000.6월 10월 기간 동안 정당

한 이유 없이 SK텔레텍으로부터의 단말기 구매비중을 급격히 증가118)

시켰다.

  (라) 허위광고119)

(주)두루넷은 ‘01.11부터 ’02.5까지 ‘두루넷 프리멤버스’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TV를 통해 광고하면서, 5개월동안 무료120)로 

  주1) 제휴사수는 기준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일매장을 가진 소규모
업체는 제외

  2)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 합병(2001.5)으로 KTF멤버쉽카드로 통합
118) 11% (2000. 1~5월) 39% (2000. 6~10월)
119) 공정거래위원회, (주)두루넷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2005. 3. 10 참조.
120) 다음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하였다 :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두루넷은 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두달이 아니었습니다. 다섯달
이었습니다.” · “처음 5개월은 그냥 쓰십시오. 두루넷 5개월 프리멤버스. 5개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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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프

리멤버스’121) 서비스는 5개월 이용료를 이용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가

입 2년 후에 OK캐쉬백 포인트(OK캐쉬백 포인트가 모자라는 경우는 

현금)로 지불하는 상품이므로 5개월 이용이 무료라 할 수 없다.  한편 

자막을 통하여 5개월 이용료를 2년 후 OK캐쉬백 점수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화면 게재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약 1

초)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마)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SK글로벌, KT프리텔, 구 한통엠닷컴, 신세기통신은 대리점 계약서

상 대리점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등의 형식으

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불공정 조항 

강요하였다. 이는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소

지가 있다. 또한 SK텔레콤, SK글로벌, KT프리텔, LG텔레콤은 계약서

상 모든 대리점에 대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인 입보를 의무화하고 

하고 있으며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규정에 의

해 이동통신회사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

고 있다. 또한 한국통신은 별정통신사업122)자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

내지 맙시다”
121) 프리멤버스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으로 (주)두루넷, 한미은행, SK주식회
사 3사가 제휴하여 만든 상품이다. 고객이 한미은행 프리멤버스 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두루넷 프리멤버스 서비스에 가입하면 두루넷 설치비와 5개월 이용료를 
이용 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 OK캐쉬백 포인트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2년 후 OK캐쉬백 포인트가 설치비와 5개월 이용료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
우는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OK캐쉬백 포인트는 소비자가 카드 사용 등
을 통해서 적립해야 하는 바, 2년후 지불해야 하는 OK캐쉬백 포인트는 상품 종류
에 따라 155,000포인트~190,000포인트로 이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월 
40만원 이상 카드 사용 필요하다.

122) 통신사업자가 자체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부 회선을 빌려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해 주기도 하고 요금을 대신 징수해 주기도 하는 

틈새형 사업이다. 별정통신은 1, 2, 3호 3가지로 나뉘는데 1호 사업자는 기간통신사
업 자로부터 전기통신 음성재판매와 인터넷전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2호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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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내 용 적용 대상

단말기제조사의

자유로운 가격결정 

제한행위

단말기제조사에 대한 

최혜고객조항 설정행위

(SK글로벌, KT 프리텔, 
한국통신, LG텔레콤)

무선인터넷 컨텐츠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SK텔레콤, KT프리텔)

멤버쉽카드 

업무제휴업체와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자사카드 소지자 우대를 위해 

경쟁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금지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일부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
신세기통신,  LG텔레콤

단말기 매매관련 

비계열사 차별행위

단말기 무이자할부판매를 통한 

차별
(SK텔레콤, SK글로벌)

단말기 거래조건 및 거래물량 

차별
SK글로벌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점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
5개 이동통신사업자 및 

SK글로벌)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한국통신)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와의 제휴 및 상품취급을 제한하였다.

<표 1> 초고속 통신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업자 대신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호집중 사업과 가입자 로부터 요금을 징수해 

주는 재과금 사업을 말한다. 3호는 구내 통 신사업. 일반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라
고 하면 통상 1호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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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규제

1) 정 의

진입규제라 함은 민간경제주체가 시장에 자발적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부담으로 기존 기업이 전략적으로 설정한 

진입장벽이나 정부가 가한 일정한 제약으로부터 생기는 진입장벽을 

일컬는다.123) 

진입규제의 분류

- 양적 진입규제(특정 관련시장에 기업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것.) - 질적 규제(진입기업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진입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진입을 억제 기업 수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는 진입을 허용.)

진입규제의 효과

- 자연독점 보장

- 과당경쟁 방지(묵시적 담합의 환경 조성 )

- 시장지배력 행사와 규제비용

123)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2001. 8.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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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진입장벽의 요인

평가

전국적 커버리지 

구축

특정지역 중심의 

진입

1단계
(시장획정)

- 관련상품시장은 하향
전송 속도 1Mbps이상
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

로 DSL, cable modem, 
B-WLL, Ethernet LAN, 
위성인터넷으로 구성

- 지리적 시장은 전국
을 단일시장으로 획정

KT, 하나로텔레
콤, 두루넷, 데이
콤, 온세, 드림라
인

SO 등 다수의 
별정/부가통신사
업자

2단계
(시장상황)

- 과거 진입 퇴출 사

실
SKT 다수의 SO

- 잠재적 진입 가능성 파워콤 SO

- 수익성 별로 없음

- 시장여건 변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함에 따

라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줌

3단계
(절대적 

- 희소자원의 통제 없음

2) 사례연구

가. 초고속 통신사업

<소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124) 시장의 진입장벽>

124) 인터넷 서비스는 소매 서비스인 인터넷 접속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와 도
매 서비스인 네트워크 접속서비스(network access service 또는 internet connectivity 
ser-vice)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기술방식(dial-up, ISDN, xDSL, 
CATV 등)이나 전송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송속도
에 따라 협대역서비스와 광대역서비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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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우위)

- 필수설비 없음

- 특허, 저작권, 전문성 없음

- 면허요건에 따른 비
용우위

없음

- 투입재 시장 KT는 비용우위 있음

4단계 
(매몰비용 등)

- 매몰비용
라우팅 관련 투

자
적음

- 규모의 경제
시장의 25~30% 
정도

매우 작음

- 필요자본 매우큼 적음

5단계
(상품차별 등)

- 상품차별화
사업자별 대동소이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므로 차별성 없음

- 광고 및 호감도, 인
지도

사업자 선택요인으로 작용하며 KT
에 유리

- 전환비용 적음

- 망외부성
접속거부 / 저속품질저하 등이 있
을 경우 존재

6단계
(수직적 봉쇄)

- 수직적 봉쇄나 배제 
유무

없음

7단계
(약탈적 행위)

- 약탈가격 책정 없음

- 가격압착 경쟁자 비용인상 시도를 통해 가능

8단계
(진입 지연)

- 허가
기간통신산업자의 경우 허가 시도

를 통해 가능

결 론

- 파워콤과 같이 
범위의 경제가 

있는 통신사업자

에게는 입장벽 

낮음

- 범위의 경제가 

진입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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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통신사업자

(예, 이동통신 사
업자)나 비통신
사업자가 진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3) 가격규제125)

1) 목 적

가격규제는 독과점 이윤의 축소, 불로소득의 배제, 차별가격의 방지 

등의 목적 또는 산업정책적 목적(예:금리규제), 물가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126)

2) 대 상 

가격규제의 대상은 우선 정부(공기업) 또는 민간에 의해 생산 또는 

공급되는 각종의 공공적 재화나 서비스 가격(보통 공공요금127)이라 부

른다)이 있다. 또한 공공 요금은 아니나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

에 의하여 생산 공급되는 품목이나 서비스들이 있다. 독과점 품목이

나 서비스로 지정되는 품목은 그때그때의 시장구조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128)

125) 한국규제학회, 회경쟁제한적인 예규 고시 등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

안 연구, 2005. 10, 15면.
126) 최병선, 앞의 책, 357면.
127)전기, 전화, 철도, 지하철, 상하수도 등 자연독점산업(natural monopoly)에 의하여 
생산공급되는 것과 버스, 택시, 항공, 해운, 석유, 석탄, 보험, 의료 등과 같이 다수
의 경쟁적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도 있다. 

128) 최병선, 앞의 책,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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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 일제시대 및 미군정 배급제

  - 해방전의 석유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한정된 공급물량으로 인

해 엄격한 배급제가 이루어짐

  - 이러한 배급제의 공급방식은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도 석유배

3) 가격규제의 정당성과 유형

가. 정당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지 않

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취하는 가격규제이다.

나. 유 형

최고가격규제는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격을 시장균형

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가격규제이다. 그리고 최저가격규제는 정부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하는 것만 

인정하는 가격규제이다. 이와 같이 어떤 가격규제도 완벽한 제도일 수 

없으며, 또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가격규

제도 장기간 지속될 때 원래 규제목적과는 반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

제주체를 해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4) 사례연구

석유산업

가. 석유산업 가격규제 연혁129)

129) 한국석유공사 http://www.petroleum.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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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대행사(PDA)를 통해 계속 채택됨 

1948~1964. 7 : 정부고시 통제가격제도

  - 정부가 수입비용 등을 감안,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배급까지 

직접 통제

  - 상공부장관이 직배처 판매가격 및 도매가격을 고시하고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별로 소매가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지역별

로 석유제품가격이 상이함

1964. 8~1969. 2 : 정부고시 고정가격제도

  - 유공의 울산 공장도가격을 고정시킨후 수송거리를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별고시

1969. 3 : 정부고시 최고가격제도 실시

  - 공장도 가격의 최고판매가격제 시행(1969. 3~1972. 7) 

    (소비자가격은 수송비 등을 고려, 지역별로 차별고시)

  - 소비자가격의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 시행(1972. 8~1993. 12)

1983 : 용제, 항공유, 나프타 가격자유화

  -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품목부터 자유화 실시

1991. 9 : 휘발유, 등유 가격 자유화

  -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품목 자유화. 그러나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보다는 정부가 행정 지도한 최고가격과 같아

지도록 유가관리

1994. 2. 15 : 원유가격 연동제 실시

  - 유가 자유화 대비 한시적 제도

  - 국내유가(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를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시켜 월1회 변동기준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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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전공장도 가격 = 유종별 연동기준 가격(세전) × (1 + *당해 

월 조정요인)

  * 당해월조정요인 = 도입 원유가와 환율의 변동비율 + 직전3개

월간 환차손익 변동비율

1994. 11. 1 : 국제제품가격 연동제 실시

  - 연동제의 기준을 전월 원유도입가에서 전월 국제제품시장가격으

로 바꿈으로서 유가 자유화 상태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켜 향후 

유가 자유화 실시 시 예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함.

  -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국내 석유제품의 유종별 

가격 수준을 결정하되, 상대적으로 심한 국제 제품가격의 변동 

폭을 완충하고 원유가와 국제제품가격과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

록 매월 보정을 함.

1997. 2 : 유가자유화 실시

  - 이전 최고 가격 고시제에 의한 정부의 가격규제로부터 석유제

품(LPG 제외)의 가격을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 제품 

각 단계별 판매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001. 1 : LPG 가격자유화 실시 

정부의 가격규제 수단130)

130)가격고시제는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민간경제주체로 하여금 그 가격으로
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가격규제 수단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 고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위의 최저가격규제와 동일

한 효과를 가지며, 고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최고가격규제와 같은 효과
를 가짐. 최고가격(또는 최저가격)는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또는 이상)로 거래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격을 그대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신고가
격제는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대신 생산자(또는 생산자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정
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하면 관계당국이 인정함으로써 가격이 정해지는 제도. 정부가 
때때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와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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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순서로 정부의 가격규제 강도가 낮음 :

   가격고시제 최고가격 최저가격 설정 가격신고제 

나. 유 형

  가) 보조금 지급131)

석유제품의 품질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손실보전방법을 규정한다. 

  나) 최고 최저액 지정132)

를 낳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정부의 입김이 강력
하지 않음.

1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71호, 2008. 5. 2 참조.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시
군 구로 이양하고,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석유제
품의 품질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특정행위의 금지
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편법적인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전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신고, 변경등록 변경신고, 조건
부 등록,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보고 및 검사,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석유산업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함. 
  다. 석유대체연료제조 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도

록 함. 
  라. 행위의 금지 사항 중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은 행위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 판매 규제를 개선함.

  마.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바.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사.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취소 요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제품 판매, 사업정지 
명령 위반을 추가 

  아. 국내 석유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해 정유업자 등이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1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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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 판매가격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판매가격의 최고가

격과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국민생활안정을 꾀한다. 

  다) 부과금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

는 경우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꾀한다.133)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134)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

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33) 제18조 (석유의 수입 판매부과금)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
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 주택법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
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
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
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가. 제42조의2제2항 신설 및 부칙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실제 매입가격 중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경매로 매입하거나 공공기관으
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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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제도 (2005.01) 

- 도입배경 

분양가의 상승으로 중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

제가 도입되었으며, 주택 분양 절차를 투명화 하고 입주자의 알권리

를 최대한보장하기 위해 분양가 주요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

음.

 (2) 낙찰가격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격 등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택지비로 인정받
을 수 있도록 하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2007. 4. 20) 전에 매각허가결
정이 있거나 매입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

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제42조의2제6항 신설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
 (1) 법률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
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
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는 지역과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으로 정함. 

 다.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6명 이상
과 공공기관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
성,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
도록 함.

 .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367(2007.8.23)]
 제3조(기준 분양가격의 결정), 제4조(인근지역의 결정), 제5조(주택매매가격의 결
정).
 제5조의2(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동일건축물 등의 주택매매가격 결정) 

134) 국토해양부, 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 자료, 2007. 9.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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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05.1월 주택법 개정으로 먼저 공공택지 내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를 건축비 및 택지비에 연동시켜 상한가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06.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적

용키로 하였다.

나.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2006.02)135)

- 도입배경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과 주변시세와의 차액

을 채권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판교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아

파트를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

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내용 

  분양공고 시 채권매입상한액을 공개하며, 청약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매입할 채권금액을 청약 시 제출하고, 청약 때 써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채권매입예정액

의 상한액은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

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135)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사업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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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규제

(1) 규제유형136)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 항목

- 평가서 부실작성 판단 기준(평가법 제10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

의 준수사항),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 평가서 작성 시 불확실성 반영(불확실성 정도를 정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확립된 이후 평가법 제13조(평가서작성에 관한 지

침)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제 제13조(평가서 작성

에 관한 지침)2이하를 삭제하고 개정

환경영향 평가서의 객관성 공공성 확보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평가법 제22조(이의신청))

- 평가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평가법 제6조의 2(영향평가관련서류 

공개), 제6조(의견수렴), 시행령 제6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

공람 등), 평가초안에 대한 공고 다양화(관보, 소식지, 신문 공고 중 

최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공고), 법령방안(시행령 제6조-평가서초

안의 제출 및 공고 공람 등, 시행규칙-평가서 초안 공고)

13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위생영역의 규
제품질 조사를 중심으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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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1] 고속철도 천성산 관
통구간 약도 - 동아
일보 2004년 8월 26
일자

갈등 분야 갈등의 주요 내용 갈등의 주요 원인

환경파괴

환경오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형식화, 주민의견 
수렴 부족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2) 사례연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가. 사업개요137)

- 개요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사업주체 한국철도시설공단)인 

‘대구~경주~울산~부산’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

하는 13-3공구(시공업체 SK건설) 및 13-4공구

(시공업체 현대건설)의 ‘원효터널’ 공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곡리 ~ 경상남

도 양산시 웅상읍 평상리 (천성산과 정족산을 

북북동 방향으로 관통)

- 터널 규모 : 길이 13.27km, 너비 13.891m  

(국내 최장 규모) 남산의 3개 터널 중 가장 

긴 2호 터널의 길이가 1.62km에 불과함.

- 공사 기간 :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완

공 예정

나. 갈등 원인

137) 동국대학교 에코포럼_제1회 에코포럼 불교생태문화답사 자료집, 2005.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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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유형

(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형식화138)

< 환경파괴의 우려 >

모든 터널공사는 반드시 지하수맥 왜곡과 지하수 하강을 수반한다. 

그 결과 계곡과 습지의 건천화를 초래하여 자연은 생태계 파괴의 고

통을, 사람은 지하수원 고갈의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천성산은 세계

적으로 희귀한 고층습지 지형이자 생태계의 보고이므로 파괴에 대한 

우려도 비례하여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 문제없

다”고 장담하는 근거인 1994년 환경영향평가는 부실 투성이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가 누누이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공사 안전성의 의문 >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감소는 또한 산사태 및 지반붕괴의 위험

을 야기한다. 특히 공사 구간 일대에 3개의 활성단층과 파쇄대 및 많

은 지선단층들이 존재한다는 학계의 최신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확인 및 이것이 공사와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검

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94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활성단층에 대

해서는 언급도 않고 있다. 심지어 규정대로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작

성했다.

< 절차적 오류 >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은 7년임이 법에 명시되어있으나, 94년에 

실시한 후 시한인 2001년 11월 2일까지 공사는 착공되지 않았다. 그

럼에도 정부는 날치기로 유효처리한 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

고 있다. 또한 적법하게 평가 및 착공을 한 경우라도 후에 중대한 변

138) 동국대학교 에코포럼_제1회 에코포럼 불교생태문화답사 자료집(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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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항이 발생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구간공사 백지화와 대안노선 검토’를 문서화하여 공약으

로 내걸었음에도 당선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시민단체 등의 민간조사139)와 사회적 이슈화로 인한 사업진행 차질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난제는 2002년 6월 공사착공 이

후 2003년 공사 중단과 노선 재검토140)가 이루어졌으나 2년이 넘게 

끌어 온 ‘도룡뇽 소송’은 2006년 6월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으

로 일단락되었다.141)

 2005-11-04 천성산 공동조사 현장 보고 - 두 달째 접어든 천성산 공동조사 
 2005-10-21 천성산 공동조사 현장을 가다   
 2005-06-02 천성산 민간조사단 활동지지 및 결의를 나누는 천성산의 밤 
 2003-10-13 “보호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2003-09-16, 3000배 수행, 또 다시 30일이다.[천성산 영상편지]  
 2003-03-26, 북한산, 천성산을 위한 단식기도정진  
 2003-02-13,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 단식8일째  

139) <녹색연합의 천성산 활동일지>

140) 김창수(부경대 행정학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분석-구조 시간 프레

임을 중심으로-, 9면.
141) seri 경제 포커스,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한 과제, 2006. 6.1 9(제97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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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구분 법적근거 적용대상 의견수렴제도

기본구상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5
건설공사 공청회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기획예산처)

설문조사

타당성조사
건설기술 관리법 

제38조의 6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기본계획
건설기술 관리법 

제38조의 7

타당성조사결과 

필요성 인정 

건설공사

고시(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의견수렴(공람, 
주민설명회)

투자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8

공사수행 방식 

결정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8

기본계획 반영 

건설 공사

기본설계생략가

능- 기술공모방식, 
일괄 입찰방식의 

경우

기본설계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
의견수렴(공람, 
주민설명회)

영향평가(환경 교

통)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의견수렴(주민설명
회, 공청회)

도시계획 시설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법률상의 의견수렴 기법142)

142) 사회갈등연구소,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SOC)의 사업유형별 갈등관리모형구축 
및 실무매뉴얼 작성연구 종합보고서, 2007. 12.,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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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40,100ha(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시   설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656m) 

방조제사업비  2조 6,571억원, 2007년까지 2조3,285억원 투입 

사업기간  1991년 ~ 2009년, 내부개발 2010년 ~ 2020년 

사업절차 구분 법적근거 적용대상 의견수렴제도

실시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1
의견수렴(주민설명

회)

설계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8조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고, 
의견수렴(토지수용

위원회)

공사
민원제기, 
의견수렴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가. 사업개요143)

143) http://www.saemankum.go.kr/saeman/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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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 및 발단연도144)

전라북도는 1993년 12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새만금 간척지 내부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농림부에 산업

단지를 포함한 종합개발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1996년 5월 시화호 오

염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만금사업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었다 

다. 규제유형

- 환경영향평가 형식화

2003년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은 새만금호 수질 유지와 1989년 행

해진 환경영향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 주민참여 확대145)

144)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영향(수질악화)을 주장한 1991년~2006년 3월의 환경단체 
상고는 기각됨.

145)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18호 신규제정 2001. 07. 31, 국무총리훈령 제458호 일부개정 

2004. 11. 01)
  제 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평가한다.
  1. 새만금사업관련 수질보전대책의 이행 및 만경강의 수질개선 여부의 평가에 관
한 사항

  2. 방조제외측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적 새만금사업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2.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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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종사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 기회

를 확대하였으며 새만금사업관련 수질보전대책의 이행 및 만경강의 

수질개선 여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

된 주요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평가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 사후관리 및 평가146)

새만금사업 촉진 특별법을 통해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새만금지역의 환경관리

에 악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결 과

이 사업은 당초 1998년까지 방조제를 쌓고 2004년 내부개발까지 마

칠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원의 공사 집행정지 결정

146)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미시행)
  제23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

업지역의 환경오염 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

여 새만금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 관리)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

여 해당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

정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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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원고 패

소판결 결정이 내려졌고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 완료되었다.

3. 소외계층 지원

(1) 규제 유형

정보격차해소147)

가. 사례연구

(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가)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

정보격차의 심각한 문제는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부의 편중과 새

로운 신분의 고착화에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서비스가 이제 우리들

의 삶과 경제활동의 영역에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로 부상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이제 시민의 핵심권

리(가칭 정보복지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47)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

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

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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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컴퓨터이용률 컴퓨터보유율

성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지역

상위계층 남성 10대 대졸이상 사무직 400만원이상 대도시

이용률(%) 78.6 96.3 89.8 92.7 94.2 83.4

하위계층 여성 50대 이상 중졸이하 생산직 100만원 미만 군단위

이용률(%) 65.2 26.4 47.1 55.0 31.5 63.4

격차(%) 13.4 69.9 42.7 37.7 62.7 20.0

  나) 우리나라 정보격차 현황148)

  다) 규제내용149)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150)

148) 최두진,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참조.
149)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주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구 분 추진과제 수혜집단 정책수단 사업담당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

농어촌 지역 초고속정

보 통신망 구축 지원

농어촌 

지역주민

통신사업자에 대한 융자 KT 초
고속정보통신망구축의무

통신사업자연합

회

도서 산간지역 위성 

인터넷 이용 활성화

농어촌 

지역주민

위성인터넷 기술개발비 지원

위성인터넷 수신장비 무료 보급

디지털 TV방송기술 
개발 지원

농어촌 

지역주민
디지털 TV방송사업에 대한 융자

정보접근 

환경조성
정보통신기기보급

장애인, 
노인

복지기관

저소득 주민 및 복지기관에 중고 

PC, 등 정보통신기기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150)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정책_최두진(한국정보문화센터 기획
부장),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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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 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 분 추진과제 수혜집단 정책수단 사업담당

장애인 고령자를 위

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IITA

정보활용 

촉진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노인, 
농어민,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컨텐츠개발 및 보급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한 컨텐츠 개발 사업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법 제도 

개선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성보장지침 제정

장애인, 
노인

접근성 지침 제정 및 홍보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장애인, 
저소득

통신사업자 저소득 및 장애인 대

상 통신요금 할인 제공

통신사업자, 
KISDI

정책기반조

성 및 인식 

개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전 국민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

시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전 국민

정보격차 관련 

인식개선사업 추진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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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

원할 수 있다.

-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

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151)

가. 목 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

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151)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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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식 국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 중에 있다. 

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

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 선진국 사례  

라. 규제내용15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

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

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

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152)  이에 관해서는 2008년 6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소외계층 지원

111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

만 아니라 장애인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

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부채납 등 공적 기여

현행법제는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

지 않음으로 인해 기부채납의 요건과 범위 특히 기부채납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해 사실상 입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청(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로 예산상의 부족한 재

정을 충원하거나 사업에 대한 민원제기 등의 무마수단으로 기부채납 

등의 공적 기여를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예에서는 이의 납

부를 사업시행(시공)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지속

성이나 사업재정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부채납 등 송적 기여요청이 과도한 규제로 작

용한 주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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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OO 구청장이 OO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1992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부지와 접한 도시계획
도로 6m 를 확보 포장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부
여하였는바,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에 있어서 위 부분이 소방도로
로서 필요하다고는 하나 단지 내에 소방도로가 아파트 전체를 순

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필요불가결한 도로도 
아니고, 그 도로의 개설에는 그 매입비용이 건축비 이상으로 소요
되고 또한 몽촌토성복원계획이 이행될 사정이 분명해 보이고 그렇

게 되면 그 도로는 필요 없어지게 되므로 주택건설허가라는 본래

의 취지와 위 부관을 비교해 보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사업승인 조건을 취소하고, 위 주택의 사용검사
를 실시하도록 시정권고 한다.

1) 사업과 관련 없는 부당결부부과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편승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하라고 한 경우가 있다.153)

[사례1-1 (94고충119. 1994.9.6)]

이 사례는 단지 내에 소방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사업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필수불가결한 도로도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사

업이 이행되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도로임에도 불

구하고 기부하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부과한 사례이다. 

153) 송현영, 앞의 글, 2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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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 (95고충891. 1995.7.11)]

서울특별시 OO 구청장이 OO 제8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대
하여 1992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유지, 국공유지
가 혼존한 잔여구간을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구역변경하여 도
로 개설 후 기부채납 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부여하는 바, 인
가조건을 붙인 대상지역은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도시계

획시설로 이미 결정편입 된 도로계획(도로) 저촉구간으로 사업
시행인가 전에 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결정되어 미리 추가 되었

다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비

용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구역은 1970년 3월에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이미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 중단된 구간으로 행정청이 공공시설

인 도로를 설치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함에도 불구하

고 조합과 사전협의 및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사업구

역에 추가 편입시켜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을 붙인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과
의 사이에 높은 축대 및 옹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아파트

가 완공된 후에도 정문이나 후문과 연결되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출입과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아프트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구간으로,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
납토록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붙인 피신청인의 행위는 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사업시행인가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경우는 재개발 사업 구역지정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이미 결

정편입 된 도로계획(도로) 저촉구간을 구역변경하여 재개발사업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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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킨 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도록 한 사례로, 아프트가 완공

된 후에도 정문이나 후문과 연결되지 않아 아파트의 출입과 관련이 

없으며 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구간임에도 재개발사업구역 변

경 후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이다. 

[사례1-3 (95고충4191. 1996.2.13)]

서울특별시 OO 구청장이 OO 지구연합주택조합(동아지역주택조
합외 7개 조합)에 대하여 1993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면서, “도로확보 구간내 사유지인 총 4필지 661 중 600 를 

매입하여 서울 도봉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을 부여하였는
데 이 사건 주택잔지의 주출입구와 이미 개설되어 공공의 용에 

제공 되어지고 있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이 사건 주택단지 주
출입구측에서 OO국민학교 방향의 도로이다)와 접하여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는 
확보(주택건설 세대수가 449세대로서 위 규정의 300세대 이상 
500세대미만에 해당되므로 폴 8m의 도로와 접하면 되는것이다)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아아프트 앞에서 동아거설산업주
식회사 OO 공장 방향의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이미 개설되어 
공공 이용에 제공 되어지고 있다) 부지 중 기부태납 하여야 할 
사유지는 행정청이 1983년 12월 10일 도시계획도로 개설당시에 
그의 부담으로 매입하였어야 할 조치이고, 이 사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편승하여 이를 매입, 기부태납토록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부관의 부과라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승인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아래 사례는 법규정 상의 진입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행정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에 그의 부담으로 매입하였어야 할 토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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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이임에도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편승하여 이를 매입, 기부하도록 한 사례이다. 

[사례1-4 (98고충267. 1998.6.2)]

OO도 OO시장이 OO아파트에 대하여 1991년 6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주변도로(유한회사 OO건설에 부과한 소로
2-25호 계획도로 및 대로 1-8호 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를 
개설 포장하여 OO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을 부여하였
다. 당초의 기부채납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유한회
사 OO 건설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OO아파트 입주자들
이 마무리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부채납 조건을 OO시가 
직권취소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총 183세대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폭 6m의 
도로가 필요한데,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OO시가 개설하여 일
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폭 6m의 도시계획도로(소로3-17호선)
가 있었으므로 사업주체가 새로이 진입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

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여된 나머지 도시계획도

로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와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사업주

체는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신청인에게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주택 대지면적(4,686
)의 45%(2,112 )에 달하는 별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시는 위 기부채납 조건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검사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아래 사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여된 도시계획도로가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설치토록 하였으며, 주택 대

지면적의 45%에 달하는 별도의 토지를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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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정 위반의 초과부과

도시계획법상 무상귀속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설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지어 법률상 근거 없는 시설설치를 부과한 경우도 있다.154) 

[사례1-5 (94고충874. 1407. 1994.8.30)]

부산직할시 O 구청장이 OO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1994년 5월
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진입도로 167m에 대하여 
폭 8m로 개설하고 이를 피선청인에게 무상기부채납”하라는 조건
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공동주택 세대수는 112세대로 사업계
획승인에 필요한 진입도로의 폭은 6m이상이면 가능하나, 이를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필요
한 기준인 폭8m로 개설토록 한 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984호) 제25조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
며, 진입도로 전체가 법적 기준인 폭 6m이상으로 모두 개설하였
음은 물론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진출입에 지장

이 없도록 되었고, 미개설부분 48 의 개설로 인하여 신청인이 

부담하는 정도가 이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정도를 넘어선다

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O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의 사업계획승인에 OO직장주택조합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승인조건을 취소하고,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54) 송현영, 앞의 글, 29~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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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도 00시장이 00시 00동 00주택입주자에 대하여 1991년 6월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18m로 확장되는 도로 중로 2-24호
는 주택건설 준공 전까지 사업주체 부담으로 확장, 개설포장 하
고, 아파트 지구에 편입된 도로 확장 부분은 준공전까지 지적분
할 후 피신청인이게 무상기부태납토록 하고 도로확장 부분 중 

신청외 주식회사 고제 소유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고제

에 의한 무상기부채납의 이행이 불가할 시에는 신청인들이 이를 

매입하여(본 토지를 매입하는데 약 40억원 소요됨) 피신청인에게 
무상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
조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간선도로에만 
접하면 승인이 가능한 것이나 동 간선도로의 시점에서 주택단지

에 이르는 지검까지 그 도로의 폭을 18m로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건은 법규에 의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가한 것으로

서 위법한 부관이라 할 거시며, 또한 사업지구 밖의 도로에 대
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제에 도로의 확장 및 기부

채납의 의무를 부가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들에게 부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위 주택단지는 중로 2-24 이
외 폭 8m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 주택단지의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지구 밖의 주식회사 고

제 소유부분에 대하여까지 도로의 폭을 18m로 확장하고 이를 
00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한 승인조건은 00시가 법률상 
근거없이 00주택입주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부관
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할 것인바, 취소할 승인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하지 아니함은 위법 부

아래의 사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 설치

규정 폭 이상의 도로를 설치 후 기부하도록 한 경우이다. 

[사례1-6 (94고충524.1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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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것이다. 따라서 승인조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주택건설사
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하의 사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도로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밖의 타회사 소유부

분에 대하여까지 도로의 폭을 18m로 확장하고 이를 자자체에 무상으

로 기부채납하라고 한 경우로, 이는 법적 규정을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 없는 조건을 부과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 중 상당수는 도시계획시설 등을 민간주택사업자

에게 설치토록 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며, 민간이 사업주체

가 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을 주택사업을 이유로 민간주택사업자에게 설치토록 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에 제

3자 소유의 토지가 있거나 무허가건물이 있어 그 소유자 등이 도로설

치에 불응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수용

권이 없는 민간주체로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3) 이중부담

아래의 사례는 국공유지와 함께 해당 부지에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

과 노인정을 재건축 조합에게 매각하여 이미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

이 아닌 시설을 사업계획승인시 어린이집과 노인정 건물 및 그 부지

까지 기부하라는 부관 조건을 부과한 경우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와 시설을 주택사업주체에게 매각한 후 다시 그 건물

과 부지를 기부채납 하라는 이중의 부담을 준 사례이다.155)

155) 송현영, 앞의 글,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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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 (99고충4221. 1999.9.7)]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00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하여 1996
년 11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어린이집 및 노인
정 건물 618.93 와 그 부지 996 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70년대에 
서울특별시장이 국 공유지상에 건립하여 위 조합원들을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1986년에 매매에 의하여 그 건
축물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이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00구청 소유의 어린이집 및 노인
정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이미 00시민아파트재건축
조하바에게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부
자와 아파트 단재네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00시민아파트재건축
조합의 소유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이 규정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같은 규모
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건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 하

라는 조건은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비롯된 부당한 부관이라

고 판단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및 노인정 건물 618.93 와 그 부

지 996 를 사용승인전까지 기부채납 할 것이라는 조건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러한 이중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근거한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간선시설 설치 기

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엗도 불구하고 자자체가 상 하수도원인자부

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상 하수도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 하수도시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

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

분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비용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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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제71조156)와 하수도법 제61조157)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조례에 

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항을 설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이나 광역

시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시설설치비용부담만이 있었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도는 시설설치비용과 부담금 모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

아 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기부채납에서의 취득 등록세 문제

기부체납 시설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문제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기부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에 의한 것으로서 순수한 의미의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156)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

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

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
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57)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
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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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8) 

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부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

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

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아

무 전제조건 없는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만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와 등록세를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담당부

서인 행정자치부는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제326호 2000년 11월 28일)

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행자부의 유

권해석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당

해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만 취득 등록

세를 바과세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부채납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따라 과세여

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권고159)

2008년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무상양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 인 허가권자가 자의적으

로 해석,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성 평가제(가칭)’를 주택법 시행

158) 송현영, 앞의 글, 40~41면.
15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도자료,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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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고시형태로 도입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재

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과도한 기부채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

행위 인 허가 때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와 무상양도의 범위를 사전

에 확정한 후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의 등급을 조절하는 ‘공공성 평가제(가칭)’를 주

택법 시행령의 고시형태로 마련하도록 권고하엿다. 또한 과도한 조건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무상귀속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부

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부채납에 따라 대신 

국 공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양도할 때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

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금을 

공제하고 ‘기업의 부담 금액 범위’에서 무상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권

고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할 경우, 부담금액이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도 바꾸도록 해 

인 허가권자가 무리하게 시설설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기관간 지역간 관할사무, 권한의 차이로 
   인한 규제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법률의 개정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민

영화 등의 여파는 기존 특정 중앙행정부처의 권한을 타 중앙부처와 

공유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이른

바 권한의 중복과 관리의 반복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중복성의 문제가 반드시 제도나 법제의 변화와 필연적으로 연계되거

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내지 경과과정상의 문제점에 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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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한 행

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이다. 1993
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이 (주)한국제어계측에게 불
리한 납품기한을 거래조건으로 설정하고, 납품된 계약대상물의 
하자를 수정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시정

조치를 명하였다.161) 그리고 199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
콤에 대해서도 영업대리점인 지정점과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성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다.162) 이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인지한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는 1995년 10월 23일 
정보통신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통신부문의 전문성에 입각한 

통일된 정책판단을 위하여 통신위원회로 동 사건을 일원화하도

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서로 엄부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청의 예산과 인력 등과 같은 규모의 

문제와 핵심사업에 대한 주도권(헤게모니)와 관련된 부처간 또는 중앙

과 지방간의 잠복된 갈등구조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복적인 관할은 특히 규제행정의 영역에서 중복규제의 문제

점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

고자 한다.

(1) 광역권 사업에 대한 국가관할

1) 규제관할권의 중복160)

[사례2-1] 

160) 김현제,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55 ~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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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직권인지한 네 건 
중 정보유용 및 부당한 고객유인과 사무실내 공중전화 설치 등 

두 건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두 건은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사례2-2]

1995년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 구체적으로는 정보유용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체납해
지자 정보미제공행위, 사무실내 공중전화설치행위, 설비제공 지
연 및 미제공 행위 등 네 건을 직권인지한 경우이다. 정보통신부
는 한국통신의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그 중 두건은 불공정 경쟁행위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나
머지 두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 조치로 판정을 대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간의 관할권 문제가 본격

적으로 제기되었던 이 사건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통신위원회 간의 업

무 협조로 타결되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 사건이 사업자간

의 문제로서 위원회의 관할대상이나 통신전문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으

며, 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두건에 대해서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양 기관간 의견대립 문제를 피하였

16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우월적 지워 남용행위에 대한 건

(1993.11.2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13권, 공정거래위원회, 1994.
162) 공정거래위원회, (주)데이콤의 우월적 지워 남용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
회 심결집 제13권, 공정거래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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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6년부터 총사업비 1조 7,140억여 원을 들
여 경의선(용산~공덕~문산, 48.6km)복선전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부터 위 경의선 구간 중 용산~효창~공
덕 구간(1.67km)에 대하여 지하건설을 주장하는 서울 용산구와 
지하 터널 간의 간섭 등의 문제오 기존 용산선 노선을 이용하여 

지상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갈등으로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

다. 그러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원만한 관할권 조율을 기대

하기 힘들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국가정책의 연계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단편

적이고 규제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규제에 대해 일선에서는 담당자 한명이 규제관련 업무를 전담하거나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의 심의안건 검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규제심사가 형

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2명이 규

제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충청남도는 2명이 입법예고, 법령질의 등의 

업무와 함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정책의 연계

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3) 공공기간간의 대립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용산~효창~공덕구간)관련 갈등

[사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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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2년 이상 지연되고, 행정기관 간 대립은 물론 주민 집단민
원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용산역 일대 현장 확이노가 기술적 검토

를 거쳐 지하건설 가능 구간은 지하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기

관이 공감함에 따라 위 용산~효창~공덕 구간 1,670m 중  지하 배수로

의 간섭으로 지하화가 불가능한 욱천배수펌프장 주면 337m를 제외한 

나머지 1,333m(80%)를 지하 건설하는 것으로 2006.12.29. 합의하였다. 

그 결과 경의선 복선 전철의 적기 개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업비도 

신분당선 직결구간을 용산역 환승으로 조정하게 되어 1,44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63)

인천국제공항철도 한강교량 및 역사건설관련 갈등

[사례2-4]

건설교통부는 2009년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인 ‘2단계(김포공항~서
울역, 연장20.7km)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의 한강 교량은 철도교
량만으로 건설하고, 마곡역사는 타당성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기
로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교량은 철도 도로 병행 교

량으로, 마곡 역사는 장래수요(택지개발 등)에 대비 건교부 부담 
설치를 요구하고, 2005년 6월부터 시유지(난지물재생센터) 통과 
구간(연장1.3km)의 사용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2009년 말 준공이 지연됨은 물론 기개통한 1단계 공
항철도의 이용객 증가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었다.

163) 감사원, 보도자료,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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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무주 금산군 지역 일원의 물부

족 해소를 위해 2004년 3월부터 광역상수도사업(사업기간: 
2004~2008년, 사업비: 915억원, 상수원: 용담댐, 용수량: 3.9만 톤/
일(무주군: 1.4만 톤/일, 금산군: 2.5만 톤/일))을 추진하면서 2006
년 1월까지 예산처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부 무주군 금산군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2006년 5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다. 그
러나 환경부에서 대전시 지방상수도의 여유 정수량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금산군이 신청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

경(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승인을 거부하고, 무주군은 지역경
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대로 지방상수도

사업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6년 11월 실시설
계를 중단하고(타당성조사 등에 12억여 원을 집행)하여 광역상수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7년 3월 개통한 1단계 공항철도(인천공항~

김포공항)와 연결 운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단계 

공항철도사업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건교부와 

서울시는 공항철도의 한강교량은 철도교량만 설치하고, 마국 역사 설

치여부는 별도 협의하며, 서울시는 우선 철도선로공사 착공이 가능하

도록 난지물재생센터 등 시유지 사용에 협조하기로 2007년 3월 19일 

합의하였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정상추진이 가능

하게 되어 시민의 교통이용 편익 증진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

산낭비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164) 이 후 인천공항철도(주)는 서울

시에서 난지물재생센터 등 시유지 사용에 협의함에 따라 2007년 7월 

27일 위 구간의 철도공사를 착공하였다.

인천국제공항철도 한강교량 및 역사건설관련 갈등

[사례2-5]

164) 감사원, 보도자료,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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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고, 금산군의 물부족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비, 수돗물 생산원가 

등 경제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검토 결

과 광역상수도사업이 경제성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교부

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광역상수도사업을 재개하고 환경부는 금산군

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30일 합의

하였다. 그 결과 금산군의 물 부족 문제와 금산군 주민과 수자원공사 

간용담댐 수리권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비 44억 원과 수돗물 생산원

가차이에 따른 연간 22억 원의 원가절감도 기대된다. 이후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5월 28일 그동안 중단 중이던 실시설계 용

역을 재개하고, 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금산군 

광역상수도사업을 재개하였다.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관련 갈등

아래 사례에 대해 감사원은 정통부의 우려사항에 대해 건교부에 연

계 자가 통신망을 ITS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 

2007년 5월 15일 위 자가 통신망 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고시하는데 

합의하고, 같은 해 6월 29일 국도 ITS 자가 통신망과 도로공사의 고

속도로 ITS 자가 통신망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다. 그 결과 전

용회선 임차사용 대비 연 34억여 원 및 예비망 설치비 247억여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교통정보 수집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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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6]

건설교통부는 국도와 고속국도 간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국도에 구축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통신망을 KT 등 민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 사
용하던 것을 2006년부터 자가 통신망으로 교체하면서 한국도로
공사에서 기 구축 운용 중인 고속국도 ITS 자가 통신망을 연계
활용(1,250km)하기 위해 ‘업무상 특수관계로서 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면 자가망 간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
기본법 에 따라 정통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통
부에서 자가 통신망을 연계하여 ITS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여타 
자가망 간의 연계 확대를 우려하여 고시를 거부함에 따라 자가 

통신망 과다 구축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관련 갈등

[사례2-7]

건설교통부는 1965년 준공한 섬진강 다목적댐이 저수구역 주민 
미이주로 만수위(196.5m)보다 5m 낮게 운용(191.5m)되고 있는데 
대해 광양만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확대를 위해 2005년
부터 댐 만수위까지 저수량을 늘리기 위한 댐 재개발사업을 추

진하여 2006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재개발 사
업으로 새로이 댐 사용권자로 참여하는 건교부와 기존 댐 사용

권자인 한구수력원자력(주) 및 농촌공사 간에 추가용수량 검증 
및 댐 사용권 지분변경에 대한 보상 관련 갈등으로 댐 사용권 

지분변경 등에 대한 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못해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2009년부터 공급계획한 광양만 지역
의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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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기관이 동의하는 전문기관에 추가 용수량 

검증 및 보상에 관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제시하여, 

2007년 4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농촌공사, 견교부 등 관계기관

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광양만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2009

년 공급예정인 광양 3단계 상수도 가동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7년 6월 22일 연세대

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관련 추가 용수

량과 검증용역”결과에 따라 추가 용수량을 6,500만 톤으로 결정하고, 

2007년 10월 12일 섬진강댐 개재발사업을 위한 댐기본계획변경 고시

를 하는 등 조기착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 부처간 협의 조정 및 관할정리 상 행정절차의 

   중복성

1) 해외여행시 예방접종관련 업무의 비효율성

해외여행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황열(흑토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시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6일 정도 격리될 수 있다. 그

러나 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만 발급하여 왔다. 검역소가 아닌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통상 여행 10~14일전)을 받은 경

우 예방접종필증명서를 발부받아, 다시 국립검역소를 방문하여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WHO나 외국에서

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가 가능한 것과 달리 우리나

라의 경우 검역소에서는 근무시간에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주로 

여행이 있는 주말 휴일에는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였다.165) 그러나 

165)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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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등의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다. 

2) 지방하천관리 이원화

[사례2-8]

건설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환경
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수질개선 위주의 하천정화사업

을 각각 시행해 오다가 2000년부터 호안에 콘크리트 대신 자연
석을 쌓는 등 하천생태를 보전 또는 복권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

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양 부가 서로 자기 부처로
의 사업일원화를 주장하면서 하천 관리사업 주도권을 놓고 장기

간 참예하게 대립하였다. 한편, 환경부가 견교부와 홍수예방 대
책에 관한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홍수피해를 가져오는 

등 사업의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천관리사업은 부처별 소관 사업의 범위를 명

확히 하되 치수와 환경보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환경부는 오니 제거 등 수질개선사업을 전담

하고, 건교부는 그 외 호안공사 등 하천관리사업을 담당하며 이를 위

해 위 사업의 범위 환경보전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통합지침을 마련

시행하는 것으로 2007년 5월 3일 합의하였다. 그 결과 부처 간 고

질적인 갈등해소로 하천관리사업의 효울성을 제고하고 국가 지방하

천관리처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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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협략 대응관련 부처간 중복

[사례2-9]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일환으로 2003년 9월부터 
에너지 산업공정 부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7% 차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기준이 되는 CO2 배출계수를 연
료분석 방법으로 개발 중인데, 환경부도 2005년 12월부터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부문에 대해 굴뚝측정 방식으로 개발

(2006~2010년, 60억여 원 소요)하고 있다. 그 결과 CO2 배출계수
의 중복개발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혼란과 이를 기초로 한 기

후변화대응 정책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었다. 

[사례2-10]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2005년 3월 온실가
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 마련 후 소관 

부처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산자부와 환

경부는 그 도입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부터 기업의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을 추진하
는 등 각각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결
과 시범사업 대상인 산업계에 부담과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중

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시후변화협약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부

처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온

실가스 배출계수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온실가스 통계작성 담당 

부처에서 각각 개발하고, 환경부는 이를 총괄 관리하며 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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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범사업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도입방안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

로 2007년 4월 25일 합의하였다. 그 결과 배출계수 중복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혼선 및 사업 중복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

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8월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기후변

화협약대책평가단에서 위 합의사항을 2008년부터 추진하는 기후변화

협약 제4차 종합대책(2008년 ~ 2012년)의 최종과제로 선정하였다. 

6. 민원과 분쟁에 대응한 규제

(1) 공개, 보고, 공표 등 정보개방의 요청

비공개(부분공개 포함)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시 비공개결정의 법적근거와 사유의 적정성, 불복신청에 대한 

인용비율은 물론 비공개세부기준의 구체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 조항만을 나열하거나 사유가 

추상적이고 공개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자의적인 결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점 이었다. 우선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

능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을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여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점, 요건 또는 기준이 불

분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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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행정자치부, 2006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6면)]

12,14621,559 17,14618,694
26,338

42,930

61,586

86,086

108,147

192,295

104,024

130,841

150,58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행정자치부, 2006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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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3년
192,295 186,087 170,828 7,443 7,816 96 6,112

 (100) (92) (4) (4)

2002년
108,147 102,319 89,474 7,064 5,781 73 5,755

 (100) (87) (7) (6)  

2001년
86,086 80,165 66,845 5,997 7,323 44 5,877

(100) (83) (8) (9)

2000년
61,586 58,711 50,470 3,839 4,402 63 2,812

 (100) (86) (7) (7)  

1999년
42,930 41,484 35,580 3,005 2,899 18 1,428

 (100) (86) (7) (7)  

1998년
26,338 25,475 21,020 3,108 1,347 20 843

 (100) (83) (12) (5)  

(2) 분쟁예방, 민원해소를 위한 갈등방지 협력의 

   부담

요건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감사를 의식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민원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처리부서에 민

원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의식해서 민원을 접수거부하거

나 민원 접수기록을 누락 또는 지연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보상은 없고 오히려 감사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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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목적 우선의 위법적 행정관행도 발생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운영하는 등 법규보다 행

정목적을 우선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례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룰(제11조)에서 공동주책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권장사항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승인을 불허하여 사실

상 강제로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확인 증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부담토록 하

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도 민원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에 대하여는 제출요구를 금

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전산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등록 재등록을 위해서는 과거 말소절차시 최고 및 공고기간 중

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

나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민등록 재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는 신고(신청)기간 경화 후 7일 이내 1만원, 1월 이내 3만원, 

6월 미만7만원, 6월 이상 10만원이다. 따라서 기존의 감면제도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과태료

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66)  

166)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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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1) 상계 장암 도시계발구역 초등학교 위탁교육 관련 민원의 사전  

   예방

[사례3-1]

SH공사와 의정부시에서 2004년 9월부터 서울시와 의정부시 일
부 지역이 포함된 ‘상계 장암도시개발사업(세대수:2,397세대)’을 
공동 추진하면서 당초 위 사업지구 내 의정부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수: 412명) 1개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11월 경기도 
교육청의 d상 학생 수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의정부 지역 예상 
초등학생 수가 412명에서 280명으로 줄어들면서 학교신설이 어
려워졌고 의정부 소재 기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너무 멀러

(2.5km) 위 지구내 의정부 지역 초등학생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에 2005년 11월부터 의정부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시북부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초등학교 위탁교육을 요청

하였으나 서울시북부교육청 등에서는 위 사업지구에서 가장 가

까운 관내 초등학교가 과대학교라는 이유로 위탁교육을 거절하

고 있어, 위 학생 위탁교육의 해결 없이 사업이 계속 될 경우 
앞으로 학부모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

로 의정부 지역에서 700여m 떨어진 서울시 관내 노원초등학교 등에

서 수용하도록 제안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의정부지역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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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2006년 6월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 공작물 축조신고
를 하고 경주시 관내 국도 7호선변(시 경계로부터 1.3km 지점)
에 설치 중인 포항시 홍보조형물에 대하여경주시에서 옥외광고

2) 홍덕택지개발지구 내 변전소 설치 관련 민원의 사전예방

[사례3-2]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인 용인 흥덕택지개발지
구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 옥내형 

변전소 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지상 옥내형 변전소 는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하여 지중화 하도
록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지상 옥
내형 변전소 건설 대비 늘어나는 56억여 원의 사업비를 한국토
지공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사업착공이 계

속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이 맞춰 정상 전력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변전소 건설의 시급성과 주민민원 해소 대안으

로 옥내 반지하형 변전소 설치를 제시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

지공사에서 이를 받아 들여 추가소요 건설비와 부지 조성비를 분담하

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흥덕택지계발지구 입주에 맞춰 정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3) 포항시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간 갈등해소

[사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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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 관리법령 에 정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지역 
정서에도 반한다면 완공단계(공정률95%)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축조중인 홍보조형물의 장기방치로 국도변 미관을 해치고, 
철거시 공사비 5억여원이 낭비됨은 물론 지역간 불신이 심화되
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위 홍보조형물을 양 시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2007년 4월 20일 위 홍보조형물의 양

면 중 경주시 방면은 경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간 불신을 해소하게 되었고, 철거로 인한 예산낭비도 

방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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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과제

1. 공공사업과 규제의 동질성 확인

공공사업은 궁극적으로 공익(Gemeinwohl)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수목적사업”에 해당한다. 규제 또한 원칙적으로는 세칭 거론되는 

사업상의 장애나 제한이라는 성격보다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

견되는 일정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부과되는 공적 규율(Kontrolle)

라는 공공성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내지 공

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칙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공공목적을 위해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은 이미 공공사업 자체에

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공공사업에 대해 필요이상의 과도

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간

사업부문에서 일정한 공익을 확보하기위해 규제라는 공적 수단이 활

용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혁은 곧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재평가와 민간사업과 공공사업 간의 명확한 차별성의 확보를 그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체의 민영화의 가능성이나 공

공사업이 아닌 민영사업으로서 전환가능성과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

한 평가고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기초에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어온 공공사업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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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인식

공공사업과 규제는 모두 공공성이라는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는 점

에서 민간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익추구성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

가를 고려한다면 공공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내부에는 다양한 내용

과 범주가 가능하다. 적어도 공법이론적 차원에서 공공성은 법치국가적 

공공성으로부터 사회국가적 공공성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spectrum)

을 포섭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의 주체적 적용범주 역시 시대상황의 

진화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개인적 인권의 보호나 노동인권의 보호, 

통신의 자유의 보호나 식생활과 관련된 행복추구나 사생활의 보호로

부터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환경권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의 개

별적 범주는 다양하면서도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한 공공성의 차별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공공사업

의 설계과정에서 고려되었던 공공성이 확보하지 못한 공공성을 이에 

대한 규제를 동원하여 다시금 보강하는 과정이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

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해

서는 규제의 철폐나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공

공성의 반영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규제완화의 

요청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사

업을 포함하여 민영사업 등에 있어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근

거는 당해 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경우 혹은 부당결부나 과잉규제인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당규제의 가능성은 여전히 개방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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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

공공사업과 규제와의 관련성은 그 어떤 사업의 경우보다 친밀한 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규제오류로 

지적될 수 있는 중복규제나 부당결부규제는 여전히 규제완화나 규제

철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그 자체로서 

공공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는 보충적 규제의 

충원 즉 규제의 강화와 충원이 보다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

공성에 포섭될 수 있는 공공성의 범위나 공공성을 요청하는 영역의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법치국가적 고려나 인권에 대한 고

려, 영업보호나 편익성의 고려를 위해 마련된 공공사업에 대해 사회

국가적 고려나 환경적 적 고려가 공공성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되

는 경우 이는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 내지 신종규제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과잉규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나 에너지부족,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은 오히

려 필요한 것이며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공성 확

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법규와 행정처분

이 미흡한 만큼, 이러한 영역에 대한 규제는 관련 법제와 행정처리의 

개선을 위해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개

발중심적 산업진흥중심적 국가시책을 시행해온 우리의 경우 공공사

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의 기조보다는 강화의 정책이 보다 강하게 요

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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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상의 문제점은 공공성의 요청자체

가 불필요하다거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부과되

는 규제가 불필요한 경우보다는 규제의 집행상의 오류가 주로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편으

로는 주무부처가 갖는 주된 관리권한 자체가 해당부처에 대해 재정, 

인력 및 영향력에 있어 주도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

는 반면, 이 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

련 사업에 대한 주도권의 상실우려나 이에 대한 반향으로 요청되는 

이들 유관기관의 일상적 규제망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규제의 한 원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 이 사업과 관련된 국가 전체적 관

리시스템이 거시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부채납의 요청과 같이 행정청이 가지는 일정한 

권한이 당해 행정청의 재정부족이나 미시행사업에 대한 민간부담 내

지 관련 민원업무의 해소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저에는 규제의 대상과 규제의 방

식 및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입법적 흠결이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기부채납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의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은 이러한 법제도상의 흠결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 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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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대한 규제행정 상의 오류 원인>

- 전담부처의 권한과다와 인력 재정 등에 대한 부처본원주의

- 관리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의 부재
- 과업(업무) 상 권한과 공권력의 차이나 한계에 대한 인식부족
- 행정객체에 대한 고려부족과 행정관행에 대한 의존성
- 공적부담의 외부전가
- 행정처분상 일반적 기준과 관행의 확대적용
- 정부조직개편 및 법규개정에 대응미흡
- 국가행정 및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체계적 이해의 
부족

공공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상의 문제점은 규제상의 오류나 과잉규

제이기 보다는 오히려 불충분한 규제나 규제완화요청에 지나치게 매

몰된 ‘공공성의 양해’에 대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나 과밀성 및 편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분(共分)의 영역을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한 현행법제가 

환경과 교통 등 관련 고려요소 전반에 걸쳐 불완전한 결과만을 파생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위법성

여부만을 하나의 지표나 기준으로 설정하여 미래의 위험발생을 암묵

적으로 수인하는 결정(예 : 새만금종합개발 등) 역시 공공성의 범주와 

대상을 현재나 과거의 기준에 한착시키는 중대한 결함을 낳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마치 “지방자치는 조국통일 이후에 시행 하겠다”거

나 “우리의 과업은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이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

면 다리 찢어진다”는 등의 구시대적 발상이나 공공성에 관한 과거 시

대의 낙후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세계시민사회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지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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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나 요청에 부합하

지 못한 공공성의 범주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규제수준

은 보다 역행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사

업에 대한 규제가 그 궁극적인 목적, 즉 공공성의 충원과 보완이라는 

목적과 방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현 시대에 요청되는 높은 

새롭고 수위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물론 관련 법제의 미흡이나 행정집행의 오류로 인해 야기

된 중복규제나 부당결부규제 등도 현실적인 규제개혁의 과제가 된다. 

그러나 규제의 개혁은 본질은 규제가 추구하는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적정한 수단과 수위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규

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나 탈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공공사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보다 충실한 공공성

의 확보를 위한 규제의 확충과 내실화, 오히려는 규제의 강화가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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